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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序 言

우리 憲法은 前文에서 卵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

하여 M 第6共和國이 춘범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民主化의 착실한

실현과 더불어 統一意志의 적극적 실천이야말로 第 6 共和國에 부여된 時代

的 課題라 할 수 있다. 게다가 第6共和國 憲法은 總綱에 독립된 平和

統一條項을 新設하여 統一에의 강력한 意志를 표명하였다. 즉, 第4條는

M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 平和的 統一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

다 M 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우리 憲法은 오늘의 歷史的 段階에시 平和統

- 指向을 그 理念으로 하고 있다 찰

무릇 憲法은 일정한 理念과 價値體系의 표현이다. 憲法은 각기 그 時

代의 理念과 價値秩諒를 그 內容으로 한다. 다시 말해 憲法은 歷史的 發

展段階에 相應하는 理念과 價値를 그 內容으로 하는 것이다. 憲法이 = L

特性으로서 理念性과 歷史性을 가지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우리의

現行 憲法이 平和統」 指向을 그 理念과 價値로 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면을 보석 주는 것이다. 이는 바로 우리 憲法의 歷.史的 發展方向을 반

영한 것이다 출

이와같이 平和統一의 理念과 價値를 지향하는 우리 憲法에서는 平和統

실현을 憲法政策의 目標로 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적극적인 統一政策의

수립과 추진은 國家的 責務이며 課題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憲

法은 大統領에게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지됐고 c 第

66條 3 項 ) , 동시에 大統領의 就任宣誓 條項에서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 大統領으로서의 織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靈誓하도록 하였다c 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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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條). 또한 平和統一政策 수립에 관한 大統領의 諮間에 응하기 위

하여 民主平和統一請問會議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c第 9 2條 ) .

여기서 알 수 있듯이 第 6 共和國은 적극적인 平和統一政策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歷史的 使命을 부석받고 있다. 그런데 現段階에서 적극적인

平和統一政策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現實的이고 合理的인 統一方案을 모색하

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統一問題를 보는 우리의 視角도 과

거의 冷戰이데올로기적 思考에서 벗어나 統一間題에 대한 새롭고 진지한

接近姿勢가 요망됨은 물른이다 출

우리가 모색하고자 하는 統一方案이 現實的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 統一間題에 대한 現實的인 接近姿勢가 요구된다. 統一開題에 대한 現

實的인 接近은 먼저 '分斷現賞의 認定 )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

다. 만일 우리가 '分斷의 現實 )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統一을 추구한다

면, 우리 統一問題는 統一槪念과 統一條件의 添離 때문에 애매모호한 民族

至上課業은 될 수 있어도 現實性 있는 實踐課業으로 具體化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韓半島에는 相異한 두 分斷體制가 엄연히 존재한

다는 歷史的 事實을 전제로 우리는 統一問題를 풀어나가야 한다. 換言하

면, 우리의 統一問題에 대한 接近은 ' l民族 2體制 )의 現實認定에 기초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종래와 같은 唯一合法政燎論을 표방하는 冷戰論

理的 思考의 틀에 머물러 있는 한 統一論議는 한받 觀念的이고 虛構的인

것에 불과하게 된다擊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平和統一은 南北 쌍방의 合意에 의하여 敵對的

인 두 개의 分斷體制가 平和的이고 協力的인 分斷體制로 나아가고 다시

완전한 統合體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완전한 統一은 南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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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關係의 平和的이고 協力的인 關係에로의 전환과 이러한 바탕위에서 다시

統合을 이루는 연속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의 統一은

단번에 완전한 統一國家로 위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고 中間的 段階를 거

쳐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완전한 統一國家 형성까지의 過

渡的인 中間段階를 상정하는 것은 統一問題에 대한 現實的 接近方法이라

할 수 있다 출

그간 統一方案으로서 제의된 피.韓의 '高麗民主聯邦共和國案 >이나 南韓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은 統一의 最終段階의 形態를 指向하고 있어 = L

前段階의 過程으로서 具體的인 方案이나 中間的 節次가 缺如되어 있다. 北

韓의 高麗聯邦制 統一方案은 聯邦을 韓半島 統一로 가는 하나의 過程이

아니라 統一의 최종적인 完結形態라고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t 지금 당

장에 사실상의 單一國家인 聯邦을 구성하여 聯邦政府 c 最高民族聯邦會議와

聯邦常設委員會)가 中央政府로서 주로 外交 .軍事 .政治問題를 관장하며 ,현

재의 南北 兩政府는 聯邦政府의 指揮 .監督下에 놓이는 地域政府로 된다출

이는 4o 석년의 分斷에서 오는 異質的인 體制와 理念의 差異와 극단적인

對立駱係를 무시한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지금 일시에 統一政府로서의 聯邦政府를 구성하고 南핀轉의 軍

零力을 統合하여 民族聯合軍을 창설하며 單一外交體制를 수립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실행되기 어려운 일이다.l)

한편 南韓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도 그 이전의 離一方案에 비해서

註 l) 張理奉, M r國家聯合 J C confederatio n ) 에 관한 硏究 - 우리의 統一方案

의 發展과 관련하여 w , r國際法學會論叢J , 第33卷 2號(大韓國際法學會 f

1988 ) , PP.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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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포괄성을 떤 것이었지만> 역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方案은

핀韓의 '高麗民主聯邦共和國案 )과 마찬가지로 統一政策目標에 있어서 最終

段階를 지향하고 있어 中間段階의 過程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방안은 南北韓關係의 現實을 감안할 때 非現實的인 方案이라는 지적을 받

아왔다. 또한 이 方案은 결과적으로 간.韓의 統一方案에 비해 消極的 출

抽象的이며 分斷指向的이란 인상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統一國家가 실현

해야 할 理念이나 情値들의 理解에 있어서 甫北韓간에 격차가 크며, 轉半

島의 緊張緩和와 章事的 對崎狀態解消를 주장하면서 현존 休戰體制를 그대

로 유지하겠다는 自體矛曆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렇듯 '民

族和合 民主統一方案 ?은 現實性과 合理性의 측면에서 膽弱點을 안고 있었

다.2)

그리하여 第6共和國에 들어와서 < 7.7宣言 )이 발표된데 이어 새로운

統一方案으로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 나오게 되었다. 새 統一方

案에서는 統一의 中間段階로서의 '南北聯合 )을 核心的 要素로 하고 있다準

그러나 새 統一方案의 中心內容을 이루는 '民族共同體 '와 '南北聯合 '의

槪念과 性格의 模理性은 새 統一方案을 理解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零

따라서 本諒에서는 새 統一方案에서 제시된 <民族共同體 >와 '南北聯合
t

의 槪念과 性格의 究明을 爲主로 하여 이 방안을 法的 側面에서 論究하

려고 한다출

本 硏究에서는 먼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의 法的 構造에 관하여

고찰하되 , 여기서는 騷 統一의 中間段階 設定의 必要性, @ .한민족공는체

통일방안 >의 意義. 內容. 過潑機構, @ '民族共同體 >의 意義와 性 格 ,

註2 ) 張明奉, a새 統一方案 : r體制聯合 J이냐 r國家聯출 J이냐" , r新東亞J,1989.

2月號 ,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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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南北聯合 >의 意義와 性格> 騷 '民族共同體>와 '商t聯合 '의 關係

에 관하석 살펴보기로 한다.

두번째로 '南北聯合 )의 法的 性格을 파악함에 도움을 주고자 '南간.

聯合 >의 法的 關係와 類似한> 특수한 國家結合의 形態인 '英聯合 'cT h e

Commonwe眞초출h o f N출늘ions ) 에 관하여 고찰한다. 여기서는 @ 英聯

合의 槪觀> @ 英聯合의 法的 地位, @ 英聯合의 沿革> @ 英聯合의 共同

機構에 관하여 살펴본다 를

세번때로 '南北聯合 )과 機能上 類似한 역시 특수한 國家結合의 形態인

'유럽共同體 ' ( E u r o p e a n C o m m u n i t i e s ) 와 '노르덕協力體 '(Nordic

C o o p e r a t i o n ~)에 관하여 고찰한다. 여기서는 騷 유럽共同體의 槪觀 f

鐘 유럽共同體의 '單一유럽協定 ) ( S i n g l e E u r o p e a n Ac출 ) 과 '유럽

聯合 ' ( E u r o p e a n U n i o n ') , @ 유럽共同體의 共同機構, @ 노르딕協力體

의 槪理, e 노르덕協力體의 共同機構에 관하석 살펴본다 출

네번째로 새로운 統一政策에 따른 法的 問題에 관하여 고찰하되 , 여기서

는 騷 새 統一方案과 唯一合法性 問題, @ 統一政策과 憲法間題, @ '7 .

7 宣言 과 關係法律간의 矛曆料題 및 解決方向에 관하여 論及한다 출

本 硏究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을 法的인 측면에서 論究하여, 이

方案을 法理論的인 면에서 됫받침함으로써 統一政策이 法的 問題로 위축되

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政策推進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

는데에 그 目的이 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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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의 法的 橫造

l . 統-의 中間段階 設定의 必要性 c過程으로서의 統一方案의 必要性 )

새 統一方案이 나오기까지 政治圈에서는 물론 統一問題 專門家들에 의해

서 f結果로서의 統一> 보다는 '過程으로서의 統一)의중요성에 대한 인

식을 바탕으로 最終統一로 가는 中間段階의 必要性이 논의되어 왔다.3) 특

히 지난번 國會統一特委의 公廳會에서도 비록 각계각층의 統一方案에 있어

그 명칭과 구성절차에 관해서는 차이를 보였지만? 현실적인 段階論的 입장

에서 統一의 中間段階로서 暫定的 結合形態의 設定이라는 原則과 內容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다.4)

統一論議에 있어서 中間段階 設定의 必要性에 대한 몇가지 理由를 다음

에 보기로 한다를

첫째,장기간의 分斷에 의한 南北韓간의 상이한 理念과 體制로 인하여

異質化되어 온 南理韓社會가 民族同質性 회복을 위한 中間段階를 f 71F1

않고 政治的 統一의 길로 간다는 것은 當爲論的인 意味를 가질 수는 있

을지 모르나 , 그것은 매우 非現實的 접근이라 할 수 있다.5)

둘째t南北韓의 體制發展의 차이로 인하여 南北韓의 平和的 共存이 라는

註3) r東亞 日報J , 1989년 l월 3i-a, p.i.

註 4 ) r 統一政策에 관 한 公館會 J (國會統一政策特別委員會, 1989. 8.31-9. 10 ,

p p . 9 ~ 1 7 1 각 陳述內容 ;정대화, "국회통일공청회의 본질적 힌계w, r사회

와 사상J, 1989. 10月號, P.135 ; r東亞日報 J, 1989년 9 월 2 (a , p .i .

註5) 鄭用吉, M통일로 가는 과도체제의 제형태 w,統一問題特別심포지움 發表文 ( 韓

國政治學會, 1989. 2.1 ~ 2 . 2 ) , P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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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程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의 統一國家의 理成을 이룩할 수 없다는 현실

을 인식하석야 한다. 새로운 平和的인 南핀韓關係의 확릴은 分斷圖定化

로 인식되어서는 안되며 t그것은 分斷現實을 인정함으로써 分斷現狀 打破를

위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 나가는 統一의 過程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를

셋째,過程으로서의 統一을 강조하는 요한 갈퉁C Johan Galtung ') 敎

理의 이른바 '融合理論 ' ( theory of association ~)은 많은 示暖點

을 주고 있다.6) 이는 南北韓이 동등한 입장에서 統一이 두 개의 國家

로부터 하나의 國家로 뛰어 넘어서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여러가지 中間的 段階( many stages in-between ')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이다. 統一을 하나의 過程으로 파악하는 갈퉁敎讓는 이 中間段階의

設定方案을 됫받침하는 論據로 다음을 들고 있다출

@ 이 方式이야말로 唯一한 現實的 接近方式 ( realistic approacl-O

이라는 것이다. 南北韓이 서로 상이한 體制이므로 同種 體制간보다도

서로 상대방에게 응화되기가 어려운 현실에 있기 때문이다 출

@ 이 方式은 融通性 있는 方式( flexible approach ')이다찰 g -

過程에는 여러가지 난관이 존재하는데 당장 全誘的인 統一을 하자는 絶對

的 接近方式은 世界現實에 비추어 오히려 蔽局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融

通性 없는 方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零

@ 이 方式은 2개의 상이한 體制가 새로운 形態의 國家를 형성, 共存

할 수 있는 多元論的 接近方式 ( pluralistic approach ')이다출 民族

的 單一性만의 문제에서 이제는 體制의 參樣性이 첨가되어 복잡한 문제로

註6) Johan Galtung, "聯合的 交互作用으로서의 統一接近方法 w , r 分斷國家統合

理論yF究 J c 國土統一院, 1986 ) , pp.240~245,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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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전된 南北韓 狀況에서 하나의 國家안에서 民族的 同一性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2개의 體制를 共存시킬 수 있는 새로운 公式을 안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論據를 중심으로 하는 갈퉁敎讓의 融合理論은 吸收論 C a b s o r p -

t i v e m e t h o d ) 과 구벌되며 交流 ( e x c h a n g e ')와 協力 ( c o o p e r a t -

i o n 7 의 交互作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交流와 協力을 특

히 '融合的 交互作用 ' ( associ출를ive in출출rac늘ion ) 이라 부르고

이를 더욱 具體化하여 , @ 相互依存的 혹은 共生的 ( i n t e r d e p e n d e n t

o r s y m b i o t i c ')인 作用c一方에 대한 타격이 他方에도 타격이 될 정

도의 相互依存關係가 咸立할 것 ) , @ 均衛的 혹은 衛平的 (s y m m e t r i c

o r equ초출ab초e ) 인 作用 c 交互作用에서 쌍방이 얻는 利益이 비슷할 것),

@ 機關形成 혹은 機關超越的 ( in s t i t u t i o n - b u i l d i n g o r t r a n s c -

e n d e n c e ")인 作用 c특정 一方만이 아니라 쌍방 모두에 속하는 機關을

형성하는 作用일 것 ) 등을 들고 있다출

갈퉁敎授는> 이러한 過程은 새로운 것으로서 , 이를 통한 甫간.韓의 統一國

家 형성은 相異한 두 社曺 .經濟體制를 수용하는 유일한 나라가 될 것임

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南北.緯은, 相異한 두 體制가 새로운 形態의

統一國家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世界史에 공헌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출

무를 우리가 추구하는 관전한 統一의 형태는 분명히 單一國家로의 結合

이지만> 현재의 甫北韓關係에서 보면 統一의 最終段階의 형태를 지는하는

統一方案보다는 그 前段階의 過程으로서의 統一方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現寶的이고 合理的인 것임을 알 수 있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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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의 意義 . 內容 .過渡機構

(l)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의 意義

第6共和國 政府의 < 7.7意言 t은 피韓에 대한 基本認識에 있어 일대

請漆點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즉, 南北韓關係의 法的 性格을 대외적으로는

독립의 國家로 보지만 대내적으로는 하나의 異後槪念으로 보아 甫피韓에는

' l民族 2體制 '가 있다는 것을 明示的으로 선언함으로써 分斷國 特有의

二元的 特殊關係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盧 大統領의

제 44회 光腹節 慶祝辭에서는 自主 .平和 .民主를 統一原則으로 제시하면서

單一統一國家의 실현을 위한 中間段階로서 民族共同體回復 槪念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 慶祝辭에서는 統一이 단순한 國土의 統合이 아니라 民族

의 和解와 同質性을 團復하는 데 있다는 認識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計

했다.

이러한 過程을 거쳐 결국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 천명되었다. 새

統一方案의 기본내용은 統一을> '南理聯合 ?을 통하여 統一國家를 지향하면

서 平和를 정착시키고 民族同質性을 회복하여 民族共同生活圈을 형성하는

과정을 할아나감으로써 社會的 .文化的 .經濟的 共同體를 이루고, 나아가 政

治的 共同體를 이루어 單一民族國家를 형성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출

첫째로 새 統一方案을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t과 비교하여 보면, 統-

의 中間段階로서 南北韓의 同質性 회복을 위찰 '南핀聯合 >을 구성하고
출

그 運營機構와 內容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진전된 면모를 보

여주고 있다. 이것은 곧 民族同質性을 회복함으로써 인저 社會統合을 이

룬 뒤에 統一國家를 형성해 나가는 段階的 統一論을 명확히 한 것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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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새 統一方案은 北韓의 입장을 고려하여 '南北聯合 ' 내의 모든

機構를 南北의 동등한 代表性에 기초하고 있고> 政治 .軍事間題도 過渡的

統一體制 안에서 協議 .解決해 나갈 수 있도록 制度的 裝置를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전보다 발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출

셋째로 새 統一方案에 있어서 '南北評議會 ?는 기존의 '民族統一協議會

議 >를 발전시킨 것이며 > 過讓的 措置로서 ' 民族共同體憲章 <을 南北韓 協

議下에 채택토록 한 것은 '南北韓基本開係에 관한 暫定協定 t 締結과 맥

락을 같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평양에의 常駐連

絡代表 파견과 總選擧에 의한 統一國會 및 統一政府 構賊의 제시는 '民

族和合 民主統一方案 )의 受容이라 할 것이다.7)

여기서 보듯이 새 統一方案은 한마디로 統一政策基調의 일관성을 유지하

면서 종전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을 補完 .發展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의 內容

새 統一方案은 統一의 過程으로 共存共營의 바탕위에서 南간.韓이 聯合하

여 單一民族社會를 지향하며 , 궁극적으로 單一民族國家인 統一民主共和國을

건설한다는 構圖로 되어 있다 를

새 統一方案에서 그 核心을 이루는 '南北聯合 *은, 索北頂上會談에서 '民

族共同體憲章 )을 合意 .採擇함으로써 출범하게 된다. '民族共同體憲車 *은

統一憲法에 의해 統一國家를 이룩할 때까지 南『關係를 규율하게 되는 基

註7) 金學俊,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r 한국논단 J , 1989. 10月競, P.176; 정운

종,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평가한다w , r前和J, 1989, 10月漆, p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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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章典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 憲章은 統一에 이르는 甫理간의

暫定的인 內的 特殊關係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으로서 , 國家와 國家간의

關係를 규율하는 條約과는 그 性格을 달리한다. 이 憲章에는 平和와 統

一을 위한 基本方案과 相互不可價에 관한 事項f 그리고 '南北聯合 >의 結

成 및 運營 등에 관한 포괄적 合意를 규정하게 된다출

'南北聯合 )의 機構로서는 '南北頂上會議? 및 그 산하에 '南北閣僚會

議 >와 '南北評議會 > 그리고 '共同事務處 >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출

統一國家樹立의 節次로서는t '南北聯合 ?의 中間段階를 거쳐 <商北評議

會 >에세 起草한 統一憲法案을 民主的 方法과 節次에 의해 確定 .公布하고 를

統一憲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總選擧를 실시하여 統一國會와 統一政府를

구성하도록 되 어 있다 출

統一國家의 國家形態는 單一國家 C u n i t a r y s t a t e ')로서의 民主共和國

이며, 國會는 兩院制를 채백하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 統一國家의 國號 f

政治理念, 政府形態, 對內外政策의 基本方向 , 統一政府와 國會의 구성을 위한

節次와.方法 등은 南핀韓 兩側이 l대 l의 協議로 결정할 수 있도록 餘

白으로 남겨두고 있다 를

요컨대 새 統一方案은 統一에 이르는 合理的인 過程과 그 具體的인 未

來像을 제시한 것으로서 민저 甫北韓의 相互認定에서 출발하여 '民族共同

體 t 형성을 거쳐 최종적으로 民主體制下의 單邦制統一國家 ( a u n i f i e d

s t a t e u n d e r a u n i t a r y s y s t e m ')를 樹立한다는 것이다.8)

새 統一方案은 지금까지의 統一方案이 '統- 아니면 分斷 )이라는 흑리

註8 ) 金學俊, 上揭論文,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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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에 의해 敵對的 分斷과 窮極的 統一간의 中間狀態는 언급치 않고 있

었는데 비하여 다른점을 보이고 있다.9) 즉, 分斷國家의 '現實 )과 完全

統一의 '理想 > 사이의 過程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단순한 領土統合의

空間的 槪念에 '民族共同體 )를 회복한다는 時間的 槪念을 포함하여 統. .

을 總體的 過程으로 파악하고 있다는데 그 특색을 찾을 수 있다출

(3)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에서의 南北聯合機構 c過麗機構 7

'民族共同體憲章 )에 의해서 발족되는 '南北聯合 >에는 4개의 過渡機構

를 두고 있다 聾

l ) '南北頂上會議
)

'南北頂上會議 >는 南北韓項上으로 구성되며 '甫北聯合 >의 最高決定機構

의 性格을 가진다 를

2 ) ' 南北閣僚會議
)

'南北閣僚會議 )는 '南北聯合 *의 執行機構의 性格과 機能을 가진다. 南

t.韓의 總理가 共同議長이 되며, 南狀韓 각기 lo명 내외의 閣僚經으로

구성된다. 이 會議에서는 南北韓간의 모든 懲案과 民族問題에 대한 協

議.調整 및 그 實行을 담당하고 이를 保障한다. 그리고 '南北閣僚會

議)에 5개 常任委員會c人道> 政治 .外交> 經濟, 軍事, 社會 .文化分野 7를

설치하여 離散家族 再結合, 政治的 對決狀況 緩和, 國際社會에서의 民族方量

浪費防止 및 海外同胞의 權益伸張, 南北社會開放과 다각적인 交流.交易.協

註9) a새 統一方案 특징과 전망w (對談) , r中央日報J, 1989년 9월ii일, p.3

; a새 統一案 진단" (對談) , r朝鮮日報J, 1989년 9월i6U, P .4 .

- l 8 -



力推進 , 民族文化의 暢遷, 共同繁榮의 經濟圈形成, 軍奈的 信賴構築과 軍備統

制> 現 休戰協定體制의 平和體制로의 代替 등의 間題들을 다룬다 출

3 ) '南兆評議會
)

'南t評議會 )는 '甫f聯合 )의 代議機構로서 loo명 내외로 쌍방을 대

표하는 同數의 淸北 國會議員으로 構成된다. 이 機構는 .'南北閣僚會議 ,

에 대해 諮問하고, 특히 統一國家 樹立을 위한 準備會議의 역할을 담당하

게 된다. 즉, 南狀 쌍방의 統一憲法草案을 토대로 하여 統一憲法을 起車

하는 등의 統一實現의 方法과 節次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괄목할 점

은 '商핀評議會 *의 구성을 人a比例에 의하지 않고 同等性을 기초로 南

北同數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

4 ) ' 共同事務處
f

'共同奈務處) 는 '南北閣僚會議) 와 '南北評議會 )의 業務를 支援하는

동시에 南t韓의 合意事項의 履行을 비롯한 實務的 間題들을 관장하게 된

다. 그리고 서울과 평양에 常駐連絡代表를 각기 파견하여 쌍방 政府와의

사이에 필요한 連絡業務를 맡도록 한다출

이상의 '南北聯合 >의 機構들은 非武裝地帶안에 平和區域을 설정하여 설

치 .운영함으로써 麗族共同體를 지향하는 示範地域으로 機能토록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平和區域은 점차 '統一平和市 ' C U n i f i c a t -

i o n - P e a c e C i t y ')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

3 . '民族共同體 >의 意義와 性拓

共同體란 일반적으로 地域性과 共同體感情에 기초하면서 人間의 共同生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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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해지고 있는 일정한 地域社會를 말한다. 共同體를 構造的 側面에서

定義할 때 하나의 人間集團이 共同體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文化的 同質性 를

集團內 상호간의 直接.多面性의 유지, 그리고 그 接觸의 互惠關係의 存在

를 들고 있다.lo) 이러한 共同體가 '하나의 民族 >이라는 自我意識에 기

초해서 형성될 ,때 '民族共同體 >라 불리어진다 출

한 民族이라 할 때 社會學的 意味의 共同體形成의 特性으로는 血綠 및

地緣t 言語의 共通性을 卷觀的 墓準으로 삼고 있다. 이점에서 韓民族은

굳이 共同體란 말을 쓰지 않아도 民族에 共同體의 意味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ll) 그러나 統一政策과 관련하여 民族共同體를 강조하는 것은, 온전

해야 할 民族共同體가 分斷으로 훼손되어 있는 상태에서 南北韓은 하나의

民族이어야 한다는 當爲性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民族간 消耗

的 對決의 止場과 民族自尊의 提高라는 現實的 必要性이 뒤따른다 출

다음에 民族共同體와 統一問題와의 聯關性에 관하여 盧在鳳 博士가 설명

하는 바를 살펴보기로 한다.l2)

個人은 어떠한 形態로든지 集團을 이루며 個人으로서 살아가는데 , 集團

에는 크게 두가지 種類가 있다. 하나는 어떤 共同團的으로 존재하는 <結

社 > 이고, 다른 하나는 그 自體가 사실로 존재하는 '共同體>이다. 이를

統一問題와 연결시켜 보면, 政治的 結社와 民族的 共同體라는 두가지 범주

註io) 金宗林, "民族共同體와 統一問題M , r民族共同體와 統一間題 J c國초統一院 t

1989 ) , pp . 2 5 5 ~ 2 5 6.

註 ll ) r 民族共同體形成을 통한 統一로의 前進J (李洪九 國土統一院長官 講論초,國

土統一院, 1989 ) , P .88.

註i2) 盧在鳳, 피統一韓國의 未來像 w (綜合分野) , r流一韓國의 未來像 J c 國土 統 一

ES, 1986 ) , p p . 1 2 ~ 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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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림된다. 우리의 상황은 政治的 結社에 의하여 民族的 共同體의 單

一性이 위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民族的 共同體는 우리의 경우 o1

미 3.l運動을 계기로 하여 확고히 성립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韓民族

의 경우는 民族的 共同體가 있으나 아직 그에 합당한 政治的 表現을

具有하고 있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民族共同體를 어떻게 政治體

G즉> 나라7로 승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바로 統一間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統一間題는 民族的 共同體의 再確認間題를 기초로

하는 것이어서 政治的 次元을 뛰어 넘으며 동시에 그 基盤에의 再照明을

절요로 하는 것이다. 南간.轉의 分斷은 民族의 共同體的 意志에도 불구하

고 그것에 대응되는 政治的 意志가 分斷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性

質의 分斷이 역사적으로 장기화되면 ,共同體的 要因이 異質化되어 統一이

意味를 表失할는지도 모른다 출

盧博士는 이어 統一國家의 未來僚과 관련하여 그 未來像의 基準開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擊

첫째로 個人을 基準單位로 하는 것은 統一問題라고 하는 現實問題와 아

무런 관련이 없다. 둘째로 階經을 基準으로 보는 것은 그간의 歷史가

말해주듯이 民族을 초월하는 현실적 進準으로서의 妥當性을 상실하였다 準

階級도 民族內의 階綠이라는 意味를 갖게 되었을 뿐이다. 셋째로 政權을

基準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다른 權力單位간의 征服이라는 의미밖에 남지

않는다. 權力單位가 統一에 문제 안되는 바 아니지만, 그것은 民族的 共

同體의 政治的 '表現意志가 前提되어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f째로 남는 것은 民族이라는 基準 뿐이다. 民族이 基準이 되고, 이 基

準에 설 때 비로소 未來襤의 設定根據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統一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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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는 진정한 의미에서 民族의 統一이 아니라 統一體를 이미 형성하고 있

는 民族的 共同體의 재확인이며 發展의 문제인 것이다 출

이처럼 盧博士는 民族的 共同體를 統一國家의 未來像의 設定基準으로 삼

으면서 , 우리는 그 具體的 內容을 民族史의 흐름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統一韓國의 未來像이 곧 民族史의

未來像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경우

에, 民族史의 흐름에서 본 未來像의 첫째 課題가 곧 民族國家를출의 要求

라고 한다 출

새 統一方案에서의 '民族共同體 ' ( National Com mun it y ")는 分斷의

장벽을 허물고 적극직인 交流.開放 .協力을 통하여 社會 .文化 .經濟部門에

서 하나의 共同體로 統合해 가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政治的 共同體까

지 만들어 統一을 이룬다는 統一理念을 내포하고 있다. 즉t 民族共同體

를 生活共同體라고 한다면 인저 南t韓의 生活共同體를 회복하고 이를 바

탕으로 統一된 單一國家를 형성하여야 한다는 理念을 담고 있는 것이다출 l3)

바로 民族共同體를 統一과 관련시켜 볼 때, 民族共同體 형성이 그 內容

에 있어서 社會的 .文化的. 經濟的 .政治的 측면의 네가지 共同體로 완성된

다면, 그것이 바로 統一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궁극적인 것은 政治的

共同體의 형성인 것이다.l4) 따라서 한민족共同體 形成은 統一의 中間段階

인 동시에 우리가 이룩하려는 最終의 段階도 되는 것이다 출

金學俊 博士에 의하면? 民族共同體의 槪念을 일반적인 것과 특징적인 것

註i3) 김달술, "대등한 위치로 북한 끌어올린 민족합의적 통일방안w , r월간 통일J,
1989. 10 月號, P . 1 7 .

註 i4) r 民族共同體形成을 통한 統-로의 前進J , 前揭a,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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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 인저 그 일반적인 槪念은 種族共同體, 文化

共同體, 利益共同體, 政治共同體 또는 支保共同體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

統一方案에서의 民族共同體의 의미는 民族全體가 하나의 共同生活圈을 형성

함으로써 진정한 單一民族 民主國家를 창조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출발하

고 있음을 볼 때 일반적이라고 이해한다. 그리고 특정적인 것으로는 統

一論議上 나타난 例로서 李洪九 博士의 '韓國福祉共同體 ? c The K o r e a n

Commonwea초를h )의 수립제안? 支素俊 談要 등의 '民族共榮體 >의 형성

방안, 統一民主黨의 '韓民族共同體 )案, 그리고 金浴中氏의 '統一獨立高麗共

同體'案 등을 들고 있다.l5)

한편 民族共同體로써 統一間題를 구체화하는데 대한 批判論도 없지 않다출

즉,民族共同體의 槪念과 그 性格의 不明確性 때문에 그 실상이 聯邦, 國

家聯合 ,유럽共同體型, 혹은 Commonwealth 型이냐의 정확한 槪念의 도출

이 어려워 民族共同體의 設定이 南北의 協力體 정도의 性格을 가질 뿐이

라는 견해가 있다.l6) 또한 南北韓의 民族的 同質性을 갖는 것은 常識임

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조하는 것은 論理的으로 反復的 誤謬에 빠지는 것

이고? 핀韓을 民族共同體의 일부로 認識을 전환하는 것이라면 理念과 體制

가 상이한 南 t 韓 現實을 무시하는 諒現實的인 가설이라는 견해도 있다.l7)

註l5) 金學俊, a民族共同體와 南北韓體制聯合硏究 :第6共和國 한민족共同體統一方案의

背景" , r統一問題硏究J , 第i卷 3號(限土統一院, i989 가을호), PP. 24

- , 2 8 .

註i6) 金浩鎭, 麗土統一院의 <第3團 統一問題綜合심포지움 >에서의 綜合討論, r南北

和解와 民族共同體形成의 비전J c 理土統一院, 1988 ) , pp. 6 7 ~ 6 9 .

註 i7) 梁性喆, "南北韓關係를 보는 새로운 視角w, r展望J, 1989. 6月號, PP. 118

- l l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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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批判的 견해에도 불구하고 民族共同體理念에서 統一問題에 접근하

려는 것은 肯定的 意味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南北韓의 分斷狀況下에서

南北韓이 民族意識의 共有라는 점을 제외하면 民族共同體는 未完戒인 것이

기 때문에 이를 보다 發展시켜 나가는 것이 統一을 위한 民族共同體 形

賊의 적극적 의미인 것이다.l8) 또한 統一政策에 있어서 南韓은 機能主義

를, 北韓은 一括主蒸를 표방한 가운데 두 입장사이에서 調和를 이를 수

있는 것은 民族主義의 發見이며 , 그 첩경은 民族共同體를 형성하는 길인

것이다.l9)

실제에 있어서 統一을 추구하는 과정은 共同體를 형성하는 것이며 , 統- . -

의 내용이란 共同體가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民族共同體란 統 . -

을 향한 하나의 過程에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 곧 民族統合의 過程인 동시

에 統一의 내용인 것이다 출

4 . '南北聯合 )의 意義와 性格

(l) '南핀聯合 5의 意義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5에서 統一에 이르는 中問段階의 方案으로서 제

시된 것이 바로 '南北聯合 ' C Th e Kor ea n Commonw출출초늘h )이다. 따

라서 f南北聯合 ?은 그 自體로서 統一國家의 最綠形態가 아니며 >甫指韓間

相互協力과 共存共榮開係의 도모와 統一基撚의 조성을 위한 過麗的 統一體

註 l8) 金宗林, 前揭論文, P .256.

註 l9) 安秉俊, M통일정책의 기조와 과제 " , 統一問題特別심포지움 發表文 (韓國政治

學會, 1989 . 2 . 1 ~ 2 .2 ) ,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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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로서 暫定的으로 特殊하게 결합하는 형태이다.2o) '南北聯合은 民族共同

體라는 하나의 지@밑에 聯合의 형태로 연계됨으로써 暫定的으로 國家간의

관계가 아닌 民族內部의 特殊關係로 형성되는. 것이다 출

l南핀聯合 >에서는 南피.韓의 統一에 힐요한 일들, 예를 들면 民族共同體

意識의 회복t 相互交流와 交易을 통한 共同生活圈의 형성, 統一國家建設을

위한 統一憲法의 起草 등의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組織과 機能을

가지는 하나의 協議體를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i)

따라서 /甫北聯合 >은 統一國家 실현의 中間過程으로서 民族의 共存共榮 f

民族社會의 同質化, 民族共同生活圈 形賦이라는 主要機能을 가지게 되는 것

이다. 이 段情에서 社會.文化.經濟的 분야에서 民族共同禮를 형성함으로

써 民族的 麗帶를 증대시키고 政治的 統合의 與件을. 성숙시켜 나가는 것

이다. 다시 말하면 政治的 統一의 전제로서의 民族統合을 추구한다는 입

장에서 過燎體制로 설정된 '甫t聯合 >은 統一指向的 共存過程을 制度化하

기 위한 過濯的 機構로 볼 수 있다.22)

l南北聯合 )은 國家聯合이나 聯邦制같은 國際法上의 어데한 國家結合形態에도

속하지 않는다. 다만, 零親的인 法的 性格을 본다면, '南핀聯合 >은 英聯

合과 類似性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5'斷狀 .

況下의 南北轉關係에 적용되는 특수한 結合形態인 것이다 출

犯) '商핀聯合 )의 法的 性格

註2o) r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기본해설자료 J c國土統一院, 1989. 차,pp. 2 4 - 2 5 .

註2i) r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통일징책해설자료 J (開土統一院, 1989 ) , P.38.

註22) 金商植,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북한의 반응w , r展望 J , 1989. 11月競 1

P P . 3 2 ~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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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南핀聯合 >과 國家聯合 및 聯邦과의 比較

. 南北聯合 )의 法的 性格은 國家聯合 및 聯邦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들

과는 다른 特殊한 結合形態임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인저 國家聯合이

2國家의 論理이고, 聯邦制가 l民族 2地域政府의 論理라면, '南北聯合 )은

l 民族 2 體制의 論理에서 출할한다 를 l南핀聯合 >은 기본적으로 南狀韓이

對外的으로는 각기 主權을 보유하고 國際法上 主體로서 존재하지만,對內的

으 로 는 民族內部의 特殊關係를 이루는 것이다. '甫핀聯合 )이 가지는 特

性은, 南t韓이 상이한 理念과 體制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관전한 統一國家의 실현 때까지 두개의 다른 體制사이에 유기

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民族共同體를 回復.發展시켜 나간다는데 있

다. 이처럼 l南北聯合 >은 統一指向的이라는데 특색이 있다.23)

o191 비하여 國家聯合은 統一指向의 名分論理가 미약하고? 聯邦制는 統一

指向의 名分은 강하지만 南狀現實狀況과는 거리가 있다. '南t聯合 ) 을 國

家聯合과 聯邦制와 槪念上 비교해 볼 때,聯邦制 보다는 國家聯合쪽에 가

까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l南狀聯合 5은 分斷狀況下에서 統一을 추구

하는 暫定的 關係라는 점에서 特殊한 結合形態로서 民族內部의 . 잠정적인

特殊關係를 z하는 것이다 零

統一政策의 樹立에 있어서 國家聯合은 南t.韓의 分斷을 고정화시키는 漆J

度的 裝置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 때문에, 그리고 聯邦制는 이를 상당한

정도의 統一의 완성으로 볼 수 있고 현재의 南狀韓關係에서 聯邦政府의

樹立은 單一國家樹立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國家聯合은 물론 B?yp

註23) 金學俊, M民族共同體와 南北韓體制聯合硏究 " , 前揭論文,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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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도 統一의 過度體制로 設定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다.24) 따라서

f北韓關係의 政治的 .法的 調和의 문제에 있어서 ,傳統的 意味의 國家聯合

이나 聯邦制로서의 國家結合方式과는 다른 극히 特殊한 형태의 國家結合方

式이 漢索되어졌고, 그것이 바로 '甫t聯合 )이다. '南北聯合 >의 法的

性格은 對外的으로는 각각 獨立의 國際法主體로서 존재하면서도 對內的으로

는 서로 國家와 國家간의 관계가 아닌 分斷國 特有의 二元的 關係를 制

度化한 것이라 할 수 있다.25)

이점과 관련하여 '南t聯合 >의 槪念을 보다 멍확히 하기 위하여 國家

聯合과 聯邦과의 比較를 해볼 절요가 있다. 또한 '南指聯合 >의 法的

性格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英聯合의 法的 關係를 考蒙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 國家聯合과 聯邦의 槪念上 比較

'國家聯合 ' ( confederation, Staatenbund ')이란 複數의 國家가

國際法上 國家의 資格을 保持하면서 상호대등한 地位에서 共通의 利益을

위하여 條約에 의하여 結合하고 공동의 機構를 통해 外交, 기타 일정한

사항을 協議하여 그에 관한 機能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國家結合이라 할

수 있다.26) 보다 간결히 말하면, 國家結合이란 複數의 國家가 개별적인

註24 ) 鄭用吉, 前揭論文, p . 7 .

註25) 梁 建, a南北韓關係의 새로운 方案提示와 法的 問題 w , r國際法學會論叢Jf

第26卷 2號(大韓國際法學會, 1982 ) , pp.102~106 參照聲

註26) 裵載提, ".國家의 類型에 관한 硏究w , r法學J , 第26卷 i號c서울大 法學

硏究所, 1985 ) , P.100 ;金正均, "分斷國의 統一形態에 관한 硏究" , r國際

法學會論叢J , 黨28卷 i號c大韓國際法學會, 1983 ) , P.94 ;柳炳華, r國際法

總論J (一潮閣, 1985 ) , pp .2 3 1~ 2 3 2 ;宮澤俊義, r聯최制度槪說J (東京 :中

華民國法制yF究會, 1939 ) , pp. 26 ~ 27 ; G e o r g Je초초inek, A초초gemeine

Staatslehre, 3 . Aufl. ( Hermann Gentner , I960 ) , SS. 762~769

參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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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的 人格c in출erna를ional persona초 i늘y 7을 유지하면서 특정한

權限을 보유하는 聯合機構를 가지고 새로운 法的 實體C juridical e r l -

tity 7를 구성하는 國家의 結合이다.27)

國家聯合은 國家結合 c un초on o플 濫출출출출s t s출출출출警nverbindung ')

을 분류하는 基準에서 보면, 그 結合根據를 國際條約으로 하는 國際法上의

國家結合이며 , 結合主體는 완전한 國際法人格을 갖는 國家와 國家의 結合이

고츠f 結合國 상호간의 地位는 상호대등한 遮列的 關係에 있는 경우이다출

그리고 結合國의 國際法上의 權利能力과 行爲能力 면에서 보면,國家聯合은

國家結合을 형성한 結合國에 權利能力과 行爲能力은 있으나, 그 結合條約

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行爲能力이 제한되는 경우이다.28)

國家聯合은 國際法上의 國家結合이므로 聯邦C federation, B u n d e s -

s t a a t 7 및 從屬關係와 구별되고, 國家와 國家간의 結合이므로 宗主國과

從屬國간의 附庸關係 ( suzerainty, Staatenstaaf) 및 保護國과 被

保護國간의 保護關係 ( protectorate, Protektorat ')와는 다른 것이

다. 또한 構流國간의 대등한 漆列的 結合이므로 從屬的 國家結合과 구별

된다.

國家聯合은, 竝列的 國家結合 중 國家結合을 형성하는 構成國에 國際法上

權利能力과 行爲能力이 없고 國家結合 自體에 權利能力과 行爲能力이 있는

Vol. 2 ( Leyden, 支he N출를h登를초출간ds : Sijthoff, 1969), P . l 5 9 .

註28) Hans H출초를r초를z >A工工gemeines S를출출를srecht, 5 . Auf工 .( A l b e r t N a -

uck & Co., 1949 ) , S . 177 ; 柳炳華, 前揭書, pp. 231 ~ 232 ;圖燎茂二郎 f

r國際法講義 J <上> (東京 :有信堂, 1984), P .101 ;田閭良一, r國際法講義J

<上> (東京 :有聾閣, 1955 ) , P.168參照 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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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인 '聯邦 *과 다르며 , 構成國에 國際法上 완전한 權利能力과 行爲能力

이 있는 國家結合인 人的 同君聯合 ( p e r s o n a l u n i o n ')과 國際機構

C i n t e r n a t i o n a l o r g a n i z a t i o n ') 등과 구별된다. 物的 同君聯合

C r e a l u n i o n ) 은 國家聯合과 상당히 類似하지만, 이는 君主國간의 結

合體로서 國際關係에서는 單一體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國家聯合과 차이가

난다.

國家聯合은 각 構成函이 독자적으로 國際法上의 主權國家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倂合c an n e x a t i o n , A n n e x i o n ') 및 를倂c ama초gama출ion,

S t a a t e n u n i o n ")과 구별된다. 그리고 構成國간에 共同의 常設機構를

설치한다는 점에서 同盟 c a초工초ance , Blindnis ~)과 구별된다.

國家聯合은 각 構成國이 상호대등한 關係에서 공동의 目的을 國家간의

條約에 의하여 結合하는 國家形態이다. 國家聯合은 다만 '새로운 法律關

係 > C neues Rechtsverh초工출nis 7를 형성하는 것 뿐이며 , '새로운

法主體 ' C n e u e s R e c h t s s u b j e c k t ) 를 創設하는 것은 아니다.29) 聯合

構賊國은 共同目的을 달성하기 위해 共同機構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對

外的 機能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國家聯合의 構成國은 각자의 國際法人格

을 유지하나, 그 대외적인 權能의 일부를 聯合에 移讓하고 있으므로 聯合

이 존속하는 한 완전한 主權國家라고 볼 수 없는 면이 있는가 하면, 聯

合 자체도 약정된 한도내에서 外交能力을 가질 뿐이므로 國際法上의 완전

한 人格主體로 .될 수 없는 면도 있다.3o) 아무튼 國家聯合 構流國은 對

jt 29 ) H a n s H e l f r i t z , a . a . O . , S . 177.

註3o) 金iE均, r國際法J (蠻雪出版社, 1980 ) , P.130 ;李漢基, r國際法講義J (博
英社, 1983 ) , P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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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外關係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하며 構成國간에 합의된 사항에 한해서 行爲

能力이 제한될 뿐이다 출

다음에 國家聯合의 一般原理로서 주요한 몇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출

@聯合의 각 構成國은 제3국과 별개의 單位c國家7로서 外交關係를 설

정하거나 國際機構에 加入하며, 또한 條約을 체결할 수 있는 能力c資格 )

이 인정되는 것이 原則이다.3l) 즉, 聯邦構成國은 國際法主體로서의 地位를

여전히 가지며 이에 따라 國家의 國際責任은 각 構成國이 지게 된다출

@國家聯合에서는 聯合의 共通國籍은 없다. 따라서 個人은 각 構成國의

國民일 뿐이며 그들은 國家聯合이란 結合體에 속하지 않는다.32) 때문에

聯合構成國 國民에 대한 外交的 保護權도 構成國 자신이 가지는 것이다 를

@麗家聯合憲法은 構成國간의 合意c條約 또는 規約 등)에 의해 이루어

지며,여기서는 聯合의 中央政府가 構成國政府에 從屬하는 특징을 가진다.
33)

國家聯合 자체는 構成國에 대하여 命令.支配權을 가지지 않고, 그 權限은

직접 構成國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며 構成國의 國民에게는 미치지 않는

다.34) 이는 國際法의 典型的인- 特徵으로서 國家聯合의 內部關係는 國際法

秩序에 속하는 것이다.

@國家聯合의 共同機構는 構識國政府가 임명하는 代表로 구성되는 合議體

로서 보통 戰爭權 .條約締結權 .使節權 등을 행사하며 構成國의 滿場一致로

註3l ) 裵載提, 前揭論文, P.100.

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1948 ) , P.134.

註 33) K.C. Wheare, Federal Government, 3rd ed . ( London: Oxfor d Uni-

v e r s i f y Press , 1953 ) , P.15.

註34) 田姻茂二郎, 前揭書,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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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思를 決定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聯合의 共同機構의 決議는 國家聯合을

구성하고 있는 각 國家의 國民을 직접 구속하지 못하고, 각 國家가 料를

의 共同決議를 수락하여 立法措置를 취한 때에 한해서 國家聯合 構成國의

國民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이다.35)

@國家聯合은 自己의 兵力을 가지지 않는다. 國家聯合이 構賊國 이외의

제 3國과 戰爭을 할 럴요가 있을 경우 각 構成國은 聯合에 절요한 武力

을 제공하여야 하며, 聯合이 構成國에 대하여 武力制栽를 할 경우에도 다

른 構成國이 제공하는 武力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이 때 制裁의 접행

은 共同體안에 있어서 戰爭을 의미한다.36)

다음 國家聯合의 槪念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聯邦과의 比較를

통하여 알아 볼 절요가 있다를

원래 聯邦 ( f e d e r a t i o n ')이란 고정적인 의미를 가진 槪念이 아니고L 9

硏究者가 特定硏究에서 원하는 바에 따라 제각기 다른 意味로 쓰여지 5 츠

있다.37) 聯邦에 있어서는 聯邦 자체가 國際法上 權利能力과 行爲能力을

갖는 法人格c主權國家-國際法主體)이며 , 그 構成國c州, 支邦 등 ) 은 내부

적으로는 國家的 性格을 보유하나 대외적으로는 國家로서 法人格을 갖지

않는 것이 原則이다.38) 聯邦의 原理에 절수적인 것은, 中央政府와 支邦政

府가 직접 통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政府의 자기의 고유한 領域이 한

註35) 金鐘範, "聯邦制國家의 特徵 및 諸態樣" , r考試界J ( 1958.2.3月號) ,

P .42. .

註36 ) H a n s Kel sen , op. c i출., p . l 3 4 .

註37) A .H . Birch, " Approach출濫 를o 를he s출린dy of Feder출초초sm" > p o -

litical Studies, Vol.XF, No. 1 ( 1966 ) , P .15.

註 38) 裵載提, 前揭論文, p .i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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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야 하고 rL 領域內에서는 각 政府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39)

그리고 聯邦의 結合根據는 國內法의 形式에 속하는 聯邦憲法에 기초하여

새로운 統一的인 國家를 형성한다.4o) 聯邦을 國家聯合과 비교하여 몇가지

差異點을 살펴본다출

@聯邦國家에서는 全體關家와 支分國은 憲法上의 根據에 의하여 結合하고

있기 때문에 支分國은 오직 聯邦憲法의 改s에 의해서만, 즉 聯邦機關의

承認에 의해서만 聯邦措合 (Bundesverband ')으로부터 分離할 수있다.4l)

@聯邦構成國의 市民은 聯邦의 市民으로서의 聯邦 공통의 國擔을 가지며>

동시에 聯邦의 中來權力은 構成關과 그 市民에게 직접적으로 미친다. 따라

서 어느 聯邦構成國의 市民에 대한 國家의 外交的 保護權은 聯邦政府만이

행사할 수 있다.42)

@聯邦麗家의 法秩事의 中央規範은 직접 개인에게 義務를 과하고 權利를

부여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 秩率는 國際法秩序가 아니라 國內法秩家라

고 할 수 있다.43)

@聯邦의 中央4府는 構成國의 國民을 직접 統治하는 中央權力機關으로서

外交, 軍事 및 國籍에 관한 사항은 물론 經濟事項, 특히 關稅 .및 通貸에

관한 權限을 가진다.44)

註39) K.C. Wheare, op.cit. , P .l 5 .

註 4o ) 小林義峯 , "聯邦制度를關구를槪論的考崇 " ,京都大學憲法硏究會 編,r世界各國 o

憲法制度 J <大石義雄博士還曆記念論文集> (東京 :有信堂, 1966 ), p . 3 4 .

註41) Gunter Kuchenhof f u.Erich Kuchenhoff, 으L로프르59_찬고z9二
hre( 1951 ) , SS. 165~166 ;小流義峯, 上湯論文, p .3 5 .

誇42) 裵載提, 前指論文, p.ioo ;李漢基, 前揭書, p . l 2 l .

註43 ) Hans Ke1sen, op. ci를.> p .l 3 5 .

註44) Ibid. , pp.134~135 ;裵戰提, 前揭論文, pp. 1 0 0 ~ 1 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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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聯邦政府는 自體의 兵力을 보유하며 , 構成國 상호간의 武力衝突은 內亂

으 로 되어 國際法上의 戰爭으로 看做되지 않는다.45)

3 ) 英聯合 C T h e C o m m o n w e a l t h o f N a t i o n s ')의 法的 關係

英聯合의 成立過程과 動機는 '南狀聯合 t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 性格을

지니지만, 객관적인 法的 關係만을 볼 때 英聯合과 '南北聯合 *에는 類似

點을 찾아볼 수가 있다. 英聯合의 法的 關係는, 英聯合의 構成國家는 대

외적으로 완전한 獨立國家로서 國際法 主體性을 가지지만, 構成國 상호간에

는 통상적인 國家關係와 다른 특수한 商的 關係를 형성하고 있다출

英聯合國家들은 대외적으로 獨自的 外交能力을 가지나 英國王冠의 象徵下

에 결합하치 그 相互關係는 國商法으로 규c되고 脚際法의 규윤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英聯合構成國간의 관계는 國際法.上의 어떠한 國家結合의

類型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한 形態를 보치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英

聯合 構成國간의 특수한 關係를 살펴보면 보다 명확해진다.46)

첫째? 英聯合構成福은 對外關係에 있어서 독립된 資格이 부치되어 자기의

權限으로서 外交使節을 파견 .접수하고 條約을 체결하며 uN의 加盟國으로

서의 地位를 가진다. 고러나 構成函 상호간에는 통상의 獨立國家 상호간

에서 볼 수 없는 特殊한 關係를 형성하고 있다를

誰45) Hans Ke초sen, Ibid., P.133 ;金正均, 前揭論文, p.ioo.

이와 관련하여 聯邦主義의 本質 .原理 .性格에 관해서는 ursula K . H i -

cks, Federalism : Failure and Success ( London : Macmillan,

1978 ) , pp. 3 ~ 1 9 ; K .C .Wheare, op. cit. ,pp. 1 ~ 1 5 ; William S.

Livingston, Federalism and Constitutional Change ( O x f o r d :

c l a r e n d o n Press, 1956 ) , P P . 1 ~ 1 5 臺를撚를 .

註46) 李漢基, 前指書, P.121 ;梁建, 前揭論文, P.107.

- 3 3 -



둘째, 英聯合構成關이 條約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다른 構成國에 通告

할 義務가 있다. 이는 條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른 構成國에게 의견

을 말할 기회를 주어 構流國간에 利害를 調整하기 위한 것이다 출

셋째,構成國 상호간에는 통상적인 外交使節을 교환하지 않고 이른바 高

等辨務言 C High Commissioner )이 파견된다. 현재에는 이들에게도 外

交特權이 부인되어 있다를

넷째t構成國 상호간의 紛爭은 일반적으로 통상의 國際紛爭과 7 별 되 어

國際裁判機關에 부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構成國간 체결

된 條約 중의 特定事項에 관하석 國際司法裁刻所의 管轄權을 인정한 例와

構成國 상호간의 紛爭이 uN에 부탁되는 例에서처럼 제2차 대전 이후에

는 이 原則은 점차 붕괴되어 가고 있다聾

다섯째 , 英聯合國이 제3국과 通商.航海에 관한 條約締結時 最惠國民待遲

條項을 設定할 때 붙이는 留保는 英聯合構成國간에 인정되는 特惠關係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섯째 , 英聯合構成國의 모든 國民은 英聯合市民 ( Commonwea초출h c초출i-

zen 7으로서의 特權的 地位가 공통적으로 인정된다. 오늘날에는 英聯출

構成國도 각각 벌개의 國籍法을 가지고 있으나, 英聯合市民에 대하여는 단

순한 外國人과 다른 특벌한 法的 대우가 주어진다. 그 내용은 각 構成

@ 의 國內法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나 英聯合市民이라는 지위는 國際法的

意味를 갖는 것은 아니며 ,外交的 保護를 행하는 權限은 각構成國에 있다.

일곱째 ,英聯合會議 C Commonwealth Conference ')는 각 構成國의 首

相들로 구성되며 英聯合 공통의 문제를 협의한다 출 l965년 이후에 英聯

合事務局 (Commonwea초늘h Secre출aria를 7이 설치되어 ,여기서는 會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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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合을 組織하고? 情報를 수집하고 전달하며, 집단적인 결정들을 집행한다 출

여理째 > l949 년 4월의 英聯合會議에서의 코뮤니케에 의하여 英國의 國

王은 料英聯合의 독립한 構賊國家들의 자유로운 結合의 象徵이며 ? 또 그러

한 地位에서 英聯合의 首長M으로서 그 지위가 부여되고 있다출

이상에서 본것처럼 英聯合 構成國간에는 독특한 開係를 형성하고 있다春

構成國을 結合하는 條約도 없고 일정한 中福機構도 없이 結合되어 있는

英聯合은 國蒙法上 전통적 의미의 國家結合의 類型인 國家聯合도 聯邦도

아닌 특수한 結合形態를 보여주고 있다출

5 . '民族共同體 '와 ' 南北聯合 >의 關係

流一政策에 있어서 統一國家의 完成이 最終目標임이 분명하지만 民族分斷

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民族構成員 상호간의 融對關係를 해소하고 平和로운

'民族共同體 )의 回復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47) 이런 점에서 <民族

共同體 >의 槪念說定은 統一까지의 中間段階를 受容하는 하나의 契機가 되

는 것이다. 그리고 韓半島에 있어서 '民族共同體 )의 구축은 種族共同體

로서의 範圍를 넘어서서 최소한 生存共同體, 理念共同體의 형태를 갖춤으로

써 統一體制의 완성에 보다 접근하게 될 것이다.48) 共同體形成의 過程

에서 社會 .文化的 共同體, 經濟的 共同體 등의 複數民族共同體들이 확고히

構咸 .運營되어 진정한 '民族共同體 '가 형성되는 단계에 이르면 理念의

註47) r南北和解와 民族共同體形成의 비전 J , 前揭書, P.81.

註 48) 河英善, M統一接近過程으로서의 民族共同體形成 摸索", r統一問題硏究 J ,第 l卷

i號c國土統一院, l989 봄號), p p . 8 6 -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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接近도 가능하게 되어 政治的 共同體 c즉, 그것이 聯邦이든 國家聯合이 든

또는 單一國家이든간에 7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49)

한편 새 統一方案에서의 '南北聯合 )은 甫t韓간의 民族共同體意識의 回

復t 共同生活圈의 形成? 統一國家形成을 위한 組織과 機能을 가지는 過麗的

인 하나의 協議體制의 性格을 갖는다. 다시 말해,이는 곧 韓半島에 南

韓과 t韓이라는 두 體制의 存在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두 體制의 關係

를 平和的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民族共同體 )를 회복.발전시킴으로써 마

침내는 統一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民族共同體 形成을 위한 ' 甫

t聯合 )의 설정은 새 統一方案에서 中心內容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民

族共同體 >와 4南北聯合 >의 關係를 이해하는 것은 새 統一方案의 本質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된다拳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民族至上課業은 平和的 統一을 이룩하여 南非韓

이 하나의 生活共同體를 형성하여 自由와 民主t 平和와 人權이 보장되 는

統一民主共和國을 이룩하는 일이다. '民族共同體 ?를 生活共同體라고 한다

면 한민족生活共同體 形成은 統一의 中間設階인 동시에 우리가 이룩하려 는

最終의 段階가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룩하려는 ' 한민

족共同體 )는 社會的 共同體, 文化的 共同體, 經濟的 共同體가 형성되어 한

민족으로서의 民族同質性이 회복되고, 나아가 政治的 共同體가 형성됨으로써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출

다음에 f民族共同體)와 f南北聯合 >의 관계를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註49) 韓點漆, "聯邦制와 民族共同體" , r統一政策의 諸間題J c大旺社, 1989 ) ,

p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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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南北聯合 >은 社會的 .文化的 .經濟的 共同體를 형성해 가는 '民

族共同體 )의 圖復段際로서 民族共同禮의 未完의 狀態라면> 진정한 '民族共

同體 >는 그 回復段階를 지나 政治的 共同體가 형성됨으로써 비로소 完成

된다.

둘째, <南北聯合 )은 한마디로 '民族共同體 )를 만들어가는 過程이라고

정의되고 있듯이 , 최종단계의 '民族共同體 ' c즉, 政治的 共同體)를 지향해

나가는 過灌的 統一體制로서 機能하는 것이며 , '民族共同體 >의 판성은 統

一의 궁극적 목표가 되는 것이다. 결국 ' 南指聯合 '은 ' 民族共同體 t를

구체적으로 具現 내지 制度化하는 것으로서 그 手段的 意味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출

셋째, '民族共同體 )는 統一國家의 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民族의 過去와 現在는 물론 未來에 있어서도 연결되는 槪念으로 파악됨으

로써 포활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南北聯合) 이 統

一國家建設 때까지 南간.韓이 相互協力하고 共存共榮하면서 暫定的으로 特殊

하게 結合하는 형태로서 中間段階의 統一體制라면 , '民族共同體 )는 統一의

最終段階일 뿐만 아니라 우리 民族의 영원한 未來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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濯. <南北聯合 }의 法的 關係와 類似한 특수한

函漆結合의 濯態 - 菜聯合 (The Common

w e a l t h o f N a t i o n s )

l .英聯合의 槪觀 .法的 地位 .沿革

(i) 英聯合의 槪觀

英聯合 C The Commonwealth o f Nations ')은 諸構成國이 英國 國王

을 자유로운 結合의 象徵으로 하여 동등한 地位로 결합한 自治的 共同體

로서 構成國간에 協力과 理解의 增進, 특히 經濟的인 共同利害關係를 바탕

으로 協力關係를 유지.발전시키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英聯合은 國

際法上 條約形態의 結合을 이루고 있지 않고? 일정한 中種機關을 갖고 있

지도 않다. 그리고 構成國 相互간에 동등한 地位를 가지면서 對內外的

으로 완전한 獨立國으로 活動한다. 따라서 英聯合 總體로서는 國家聯合과

같은 일정한 中心機構와 獨立的 外交能力을 갖지 않는다출

英聯合의 特徵은, 構成國이 主權國家로서의 地位를 누리면서 理.互 協力을

통해 經濟.技術分野 등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그리고 英國 國王을 象

徵的으로 받드는 외에는 특별한 責任을 지지 않으며 英聯合에서 자유룹게

脫退하는 것도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즉f英聯合은 中央에서 權力을 行使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構識國 모두에게 동등한 權

利와 脫退할 수 있는 출통성을 부여하고 있다.5o) 따라서 英聯合 構成國

註5o) 全寅永> M한민족공동체 統-方案의 理念的 側面- 南北韓의 視角 및 認知比

較"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기념세미나 주제발표논문 (國土統一院, 1989.

12. 1 ) , P.121.

- 3 8 -



간의 關係는 國際法上 어데한 部類의 國家結合形態에도 속하지 않는 特妹

한 體制를 형성하고 있다.5i)

英聯合의 특수한 결합형태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英聯合의 法的 地

位에 관하여 考蒙해 볼 필요가 있다를 英聯合의 法的 問係에 관하여 이미

앞에서 간략히 언급하였지만, 석기서는 英聯合의 對外的 關保와 對內的 關係

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等

(2) 英聯合의 法的 地位

l ) 對外的 地位

英聯合 構成國은 원칙적으로 對外的인 關係에서는 거의 獨立國으로서의

地位를 가지고 있다. 그 具濯的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雌

첫째, 英聯合 構成國은 對外的 關係에서 카카 獨自的으로 條約을 締結할

수 있다. 즉, 英聯合의 母國인 英國이 國際會議 등에서 英聯合을 代表하

여 條約에 署名하는 것이 아니고 構成國 카자가 條約에 서명한다.

둘째, 英聯合 構雄國은 自國의 外交使節 및. 領事를 독자적으로 派遣 .接

受할 權利를 갖고 있다.

셋째, 英聯合 構流國은 宣戰布告와 終戰의 決定을 自主的으로 할 수 있다출

構成國의 參戰이 곧 英聯合 全體가 戰爭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國際組織에의 加入과 脫退? 外交政策의 遂行 등을 構漆國이 독자적

으로 결정한다 출

註5l ) 李漢基, 前揭書, P P . 1 2 1 ~ 1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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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對內的 地位

英聯合의 對內的 關係는 英本國과 構識國과의 關係와 英聯合 構成國 相

互간의 關係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t가) 英本國과 構成國과의 關係

兩찰의 關係는 원칙적으로 對等한 地位에 있다聲

첫째* 兩찰의 對等關係를 正式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이른바 '발포아 .

報告書 ' (.B a l f o u r R e p o r t ')에서였다. 이것은 l926 년의 英帝國會議에

서 채택된 帝國聞 關係委員會의 報告書이다. 여기에서 英國과 自治領의

地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內容을 보면, 糾自治領은 大英帝國內의 自治

的 共同體로서 同等한 地位를 가지며 ? 國王에 대한 共同의 忠誠c c o m m o n

즈초초egiance 출o t h e C r o w n ) 에 의해 結合하기는 하지만, 그 對商 零

對外的인 어떤 面에서도 서로 從屬되는 것이 아니며 , 英聯合 構成國으로서

자유로이 結合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다.52) 이것으로써 그 地位의 平

等性은 大英帝國의 內部關係를 규율하는 基本的인 原則이 되었다. 2次大戰

이후에는 英聯合 構成國의 獨立性이 强調되어 왔고> l949년의 英聯合會議

에서는 '國조에 대한 共同의 忠誠 ' (. common 출초초출giance 를o t h e

c r o w n )이라는 觀念 대신에 독립된 諸構成國의 '자유로운 結合의 象徵

으i츠서의 屋a로i ' (.T h e C r o w n i s t h e sy mb ol o f t h e f r e e a s s o -

c i a t i o n ')이라는 觀念이 사용되게 되었다 출

註 52 ) Im pe ri al Conference 1926 &| Repor출 o f 工n-ter - Imperia工 R e l a -

t i o n s C o m m i t t e e 의 구체적 내웅은 A m o s J . P e a s l e e , I n t e r n a t i o -

料즈1 Gover汎料登汎를출l org출汎초z출출초o간s co汎s출초출泌를초o피출l Doc니撚雲간를s ,

Vol. 1 ( T h e H a g u e : M a r t i n u s Nijh off, 1956 ) , p p . 3 0 0 ~ 3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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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패, 英聯合 構成國이 제정한 法津은 英本國이 制定한 法律에 抵觸이

되더라도 그 效力을 잃지 않는다. 이는 英本國과 漆聯合 構成國과의 法

律效力의 相互 獨立性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構成國 議會는 自國에서 시행

되는 英本國 法律의 效力을 僚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가지고 있으며 t

自函에서 同意하지 않는 한 英本國 法律이 構流國내에서 적용되지 않는

다.53) 그러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의 憲法改正은 英本國

議會의 立法을 통해 認定된다.54)

<나) 英聯合 構成國 相互간의 關係

英聯合 構流國 相互간의 關係는 통상의 獨立國간의 關係와는 다른 特殊

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각 構成國은 英國 王冠의 象徵下에 結合하며

그 相互關係는 國內法으로 규을되고 國際法의 規律을 받지 않는다. 그 特

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

첫째, 英聯合 構成國은 英聯合 構成國이 아닌 他國과 條約을 諦結할 때

事前에 그 內容을 다른 英聯合 構賊函에 通告할 義漆를 진다. 이것은

特定條約의 締結로 영향을 받는 構成麗에게 意思陳述의 機會를 .줌으로써

英聯合 諸國의 利害를 調整하기 위한 것이다 출

註53) 웨스터민스터憲.U( The Statute of Westerminster, 1931 ) 第2條一

第 4 條. 이 憲章의 全文은 Am o s J . Peas lee, In t e r na t i o n al Govern-

P a r t 1, G e n e r a l a n d Regi onal , P o l i t i c a l - Ec o n o m i c - Social,

Legal - Defence ( 2 Vols.) ( The Hague : Martinus Nijhoff, 1974 ),

p p . 2 8 7 ~ 289.

註54) 웨스터민스터憲章 第7條, 第8條, 캐나다憲法 第i2條, 오스트레일리아憲法 第 1

條, 뉴질친드의 웨스터민스터憲.章採擇法 ( Statute o f Westerminster

Adoption Act, 1947 ) 參照 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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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때, 英聯合 構賊國 相互간에는 他國과 通商.航海에 관한 條約을 체결

하여 最惠國待遇를 약속할 때 붙이는 留保는 構成國간에 인정되는 特惠關

係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構成國 相互간에는 通商.貿易에 관하

여 '英聯合條要 ' ( Commonwealth Clause ')이 삽입되어 最憲國待遇를

받는다.

셋째,英聯合 構成國간에는 통상적인 外交使節이 交換되지 않는 대신에 高

等辨務官 C Hi g h C o m m i s s i o n e r ')이 派遣된다 零 高等漆務官은 構賊國의

首都에 거는하며 ,처음에는 外交官者簿에 記載되지 않았고 課稅의 免除 이

외의 外交特權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i952 년의 '外交免除法 )cDip초oma-

t i c I m m u n i t i e s A c t ')에 의하여 外交使節의 일반적인 外交特權이 認

定되있다 출

넷째,英聯合 構流國간의 紛爭은 통상적 의미의 國際紛爭과는 구별되며 f

그 解決方法에 있어서도 國際裁判機關에 付託되지 않는다. 따라서 I c J

規程의 選擇條項을 受諾할 때 受諾自體는 各國別로 하지만, 英聯合 諸國간

의 紛爭燎決의 付託은 裁判付託의 義務로부터 除外한다는 留保를 붙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第2次大戰 이후에는 이 原則이 점점 를붕괴되어

가고 있다. 構成國 相互간의 協定에 의해 ic,J의 管轄權을 인정한 Q.l

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출

다섯째 ?英聯合 構成國의 國民 전부에게는 英聯合 市民c C o m m o n w e a 1 t h

c츠출초z딘理 7으로서의 地位를 공통으로 인정한다. 英聯合 市民은 카기 自國의

國籍을 取得하고 있으나 다른 英聯合 構識國에서는 단순한 外國人과는 다

른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英聯合 市民이 가지는 地位는 國際法

上의 意味는 없으며 , 外交的 保護權.은 國籍이 속하는 當該國家에 있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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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英聯合의 沿革

英聯合 ( Commonwe출초늘h ) 이라는 用誇는 英國f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f

남나프리카共和麗 ,뉴펀들찰드 등이 하나의 國際的 結合體 c 초汎출警 r 린출출초o -

n a l a s s o c i a t i o n ')를 형성하려는 구상을 한 i9i7년에 처음 公式的으

.z 사용되었다. 더 찰시서는 그 起原을 캐나다에 관한 l839년의 D u r -

h a m報告書 C T h e D u r h a m R e p o r t o f 1839 ')에 두는 것이 通例的이

다.55)

.英聯合의 成立 및 發展에 관하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우선 英聯合의

시초는 大英帝國下의 植民地들이 自治領이나 獨立國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l9l7년 4월 l6일의 '帝國濯爭會議 ' ( I m p e r -

i a l W a r C o n f e r e n c e ')에서 帝國 構成國에 대한 憲法的 關係의 再調

整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英聯合 發展의 중요한 단계로서 l926년의 帝

國會議의 帝國間關係委員會 c 工n출已r- I m p e r i a l Re초출출ions Commi늘출출e)

의 報告書를 들 수 있다. 이 報告書는 이른바 '발포아宣言 ' ( B a l f -

o u r D e c l a r a t i o n )이라고 한다. 이 量&에 따라 英聯合 識立의 基

礎를 형성하였고, 英國과 自治領 및 英帝國간 關係를 설정하였다. 즉, 英

聯合 構成國은 相互 同等한 地位로 자유로이 結合하며 , 自治的인 協力를

바탕으로 平和 .支全 .發展을 期待하며, 특히 構成國간 相互 同零한 地位는

大英帝國의 內部關係規律의 基本原則을 形成하게 되었다. l93o 년에는 自動

的 交戰狀態 C A u t o m a t i c B e l l i g e r e n c y ) 의 理論을 채택하여 鱗爭에

관한 긴급한 政捻問濯는 相互 協議토록 하였다 출

註55 ) Am o s J . Peas 초ee , 工n를er汎출출초o汎출초 Governmen를출초 Organiz출를초ons

coris출초출狀출초oria1 D o c u m e n t , 3 r d e d . , P a r t 1 , o p . c초출. ,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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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過程을 거쳐 i93i년 i2월 ii일 '웨스터민스터憲章 ' c T h e

S t a t u t e o f W e s t e r m i n s t e r ')으로 葉聯合 C T h e B r i t i s h c o m m -

onwea초출h of N a t i o n s ')이 公式化되었다. 이 때의 英聯合國은 英本國

과 獨立國, 自治領, 屬領을 포함한 36개국이었다. 이 憲章은 l926년 출

l93o년의 帝國會議의 決議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大英

帝國 構成國의 獨立的인 立法權이 認定되었고, 英聯合 構成國의 憲法的 地

位는 聯合構成國의 自由로운 結合의 象徵이며 英國조室에 대한 忠談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計했다 출

i949 년 4월 28일 英聯合會議의 共同靈言으로 'The British

Comm onwe alth o f Nations '라는 名稱을 'Th e Commonwealth

o f N亂출초 o汎 s ) 로 정하였다. 같은 해에 인도가 共和國이 되면서 英聯

合의 象徵으로서만 英國조冠을 수락한다는 입장을 선언하게 되고, 다른 나

라들도 같은 立場을 취하게 되있다. i95i 년에 캐나다는 自治領 CDomi-

nion )이라는 用語를 排除하였으며 , l952년의 英聯合會議에서 王의 稱號

C Royal Style and Title ')에 대한 決定으로 英聯合 構識國은 圖有

目的에 따른 稱號의 使用을 認定받게 되었다 출

英聯合은 그 構流麗이 地域的으로 分散되어 있고, 각기 國家特性과 歷史

的 發展段隋를 지니면서 英國王冠을 공통의 象徵으로 結合한 國際法上 特

殊한 結合形態로서 독자적인 國家結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4 7

個國이 加入되어 있고 2개의 特別構成國이 추가되고 있다를 56)

註56) 全寅永, 前振論文,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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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英聯合의 共同機構

(i) 英聯合會議 C Commonwea초를h Co n f e r e n c e ')

英聯合會議는 i947 년부터 帝國會議 c imp er i a l C o n f e r e n c e ')에서 명

칭이 변경되었으며 , 英聯合 構成國의 首相들로 構成된다. 議長은 l8개붤

을 任期로 돌아가면서 맡는다. 이 會議에서는 聯合 共通의 間題를 協
.

議한다.

(2) 英聯合 事務湯 ( Commonwea초출h Secre를ari출출 7

英聯合 事務湯은 i964 년 7월 t英聯合首相會議 ' ( Co m m o n w e a l t h

P r i m e M i n i s t e r s ' M e e t i n g ~)의 決議에 따라 設立되었으며 , l965 년

6월의 同 會議에서의 合意覺書 ( Agree d Me m or a nd u m ')에서 具體化되

었다.57) 合意覺書에서 英聯合은 公式的인 機構는 아니며 , 각 構織國들에게

共同決定 ( col l e c t i v e d e c i s i o n s ")의 도출이나 혹은 통일된 行動을

취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58) '協議는 英聯合 結合

의 活力의 根源'( Consul tation is the life bloo d o f t h e C o m -

m o n w e a l t h A s s o c i a t i o n ')이며? 事務局은 다방면에 관한 충분한 의견

교환을 위한 代理考가 되어야 한다.59)

A m o s J ; P e a s l e e , 조汎출雲r간출출초o理출1 Governm登간를출l org출기초 2출를초o理濫

con濫출초를내출초oria1 Doc um en ts , 3r d ed. , P a r t 1 , op. c초를., PP. 290

- 2 9 9 .

.註58) 출意覺書 第4條

註 59) 合意覺書 第 9 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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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務局의 主要機能과 權限을 살펴보면 >먼저 事務局은 經括하여 英聯合

國家들의 公理이 된다.6o) 事務局은 自體의 執行機能을 침해함이 없이 다

른 內部 英聯合機構와의 관계를 말전시켜야 한다.6l) 그리고 事務局은 共

同關心事에 관한 실제적인 情報를 전달한다.62) 따라서 事務局은 情報와

經濟開發問題에 관하여 機能하며 ? 또한 情報를 제공하는 會議를 구성하는 英聯合 .

經濟機構와의 연락의 창구로서 機能한다. 63) 아울러 事務局의 主要機能으로 英

聯合 政府首腦會議 CMeeting of Commonwealth H e a d s o f G o v e r n -

m e n t 7 및 기타 英聯合會議의 用役業務와 事務業務를 擔當하게 된다.64)

事務局은 例外的 경우를 제외하고는 法人格을 가지며 ,訴訟과 를를 4를으

로부터 의 免除特權을 事有한다. 65)

事務局의 機關으로는 事務總長 C Secretary-General ')과 副事務總長

( Deputy Secretary-General '),그리고 事務局 職員이 있다. 事務

總長은 英聯合 政府首腦들에 의해서 共同으로 任命되며 t 首席高等辨務官 c

S e n i o r High Comm초ssioner ')과.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66)

副事務總長은 런던에 있는 英聯合 政府首腦들의 代理人을 통하여 英聯合

政府首腦들에 의해서 任命된다.67) 事務局 職員은 事務經長에 ?해서만 <

註 6o ) 合意錯書 第 5 條

註 6l ) 合意覺書 第 6 條

註 62 ) 출意覺書 第 l2 條

註 63 ) 출意錢書 第 l5 條 ~ 第 2 2 條

註 64 ) 출意覺書 第 2 7 條 ~ 第 3 o 條

註 65 ) 合意覺書 附屬書 A .

註 66 ) 合意覺書 第 33 條

註 67 ) 출意覺書 第 3 4 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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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을 진다. 68)

英國政府는 事務局을 위하여 施設을 準備하고, 英國法下에서 事務局의 法

的 性格을 부여하였다. 事務局에 대한 寄情金의 할당량에서 英國을 비롯

한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가 전체의 6o %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69) 事

務崙의 本部는 런던 Marl bor ough Hous e 에 있다출

合意鐘찰 第28條에 의하면, 英聯合의 常設的 機構로서 英聯合經濟協議

팻事會 C Commonwealt h Economic Consultative Council 1 , 英聯

合連絡委員會 C Commonwealth Liaision Committe e ')가 있고, 그밖에

特別機構들로서 英聯合敎育會議 C Commonwealth Education Conferen-

ce ) t 英聯合敎育連絡委員會 C Commonwea工를h Educ眞출ion Liasion c o -

mmi늘를登출7 , 또는 英聯合遠蓮離通信委員會 (.Commonwea초출h T e l e c o m m u -

n i c a t i o n s B o a r d ')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출

(3) 總督C Go ve r no r s Genera초 7

總督은 自治領에서 英國 國王을 代表하며 公的 業務의 管理에 관하여

英國國王과 같은 地位를 갖는다. 그러나 綠督은 英國內의 政府機關을 代

表하는 것은 아니다. 總督은 英國에 있어서의 國王의 政府와 自治領에

있어서의 國王의 政府사이의 意思傳達의 公式機關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출

따라서 總督에게는 重要文書의 寫本이 제공되며 , 內閣業務와 公的間題에 관

한 충분한 情報가 제공되어진다 출

註 68) 合意覺書 附屬書 A , 2 .

註 69) 合意覺書 第 39條, 附屬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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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南北聯合 '과 機能上 類似한 國家結合의

形態 - 유럽共同譜와 노르딕協力體

l . 유럽共同體C E n r o p e a n C o m m u n i t i e s : E C )

(l) 유럽共同體의 槪觀

유럽共同體의 形成과 發展은 國際社會發展의 모델로서 중요한 意味를 가

지고 있다. 유럽共同體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聯邦을 추구하는 '超國家的
f

.機構 ( s u p r a n t i o n a l . o r g a n i z a t i o n ) 로 평가됨으로써 國際法上 一般

國家機構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이는 통상적인 國際機構 ( p u b l i c i n -

출erna출ional organiz출출ion ) 혹은 政府間 機構 ( in를奮rgovern-

men출즈工 organi選a출ion )의 特性이 대체로 그들이 立法府 및 司法府와

는 대립되는 좁은 의미에서의 政燎相互問의 國際的 모임이라는데 비하여 f

유럽共同體는 다음과 같은 特性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를

첫째 , 유럽共同體는 構成國의 行政府 뿐만 아니라 立法府 및 司法府, n

리고 構成國 國民과도 직접적인 關係를 맺고 었다 .

둘째 , 유럽共同體는 料行理關의 議決事項이 構成國 政府의 개입없이 직접

構成國 國民을 拘束할 수 있는 상당히 實效性 있는 制度的 裝置를 갖추

고 있다.

셋째 , 構成國의 일방적인 脫退는 許容되지 않는다는 것이 共同體內의 法

的 혹은 政治的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다零 이런 점에서 유럽共

同體의 聯邦的 혹은 準聯邦的 要素를 고려해 볼 때 유럽共同體를 통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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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國際機構의 範疇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다.7o)

일반적으로 유럽共同體라고 할 때 單一共同體를 연상하게 되지만, 法的

側面에서는 여전히 세 共同體 (즉, 유럽石炭鐵鋼共同體 : ECSC, 유럽經濟共同

體 : E E c , 유럽原子力共同體 : E U R A T O M 또는 E A E c ) 가 서로 별개의 證

構로시 존재하고 있다. 세 共同體는 機能的 側面에서 締合을 본지 오래

되었지만, 아직은 각 機構가 行使할 수 있는 權限은 共同體別로 分散되어

있다. 그러나 이른바 '로마條約 '과 '統출條約 '에 의하여 유럽共同體가單

一理事會와 單一委員會를 갖게 된 후부터 이들 각각의 單一機構가 세 共

同體.의 業務를 관장하고 있어 실제에 있어 E u r o p e a n C o m m u n i t y 라는

單數表現이 一般化되어 가고 있다.7l)

유럽共同體는 經濟的 統合을 바탕으로 유럽의 政治的 統合을 실현함으로

써 궁극적인 유럽 統合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共同體가 惡.國家的

機構로서 '聯邦的 ' 要素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를

그러나 유럽共同體를 기존의 聯郵國家의 모텔과 비교할 때 본질적인 弱點

을 가지고 있다.

첫째 , 유럽共同體.는 자신의 고유한 領土를 가지고 있지 않다. 構成國의

領.土를 結合하석 생기는 共同體의 域內活動 무대는 國際法과 國內法의 次

元에서 모두 여전히 構諒國의 領土일 뿐이다. 둘째 , 유럽共同體가 초權的 혹

a a n d e n Rijn, The Ne출herlands : Sijhoff & Nordhoff, 1980 ) ,

pp.30~31 ;金大津, "유럽共同體의 聯邦的 構造(夏) w, r考試界 J, l 9 8 8 .

ii月號, pp. 193U194.

註7 l ) 金大淳, r유럽共同體法J (法文社, 1988 ) ,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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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聯邦的 權限을 行使할 수 있는 分野는 현재로서는 經濟에 국한되어

있다.72) 그러나 共同體의 主權的 權限이 中央 c 유럽共同體 )과 構成

國간에 分散되어 가고 있으며 , '單一유럽協定 ' ( S i n g l e E u r o p e a n

A c t ) 73) 에서 이른바 '유럽政治協力 ' ( Eu r o p e a n P o l i t i c a l c o o -

per at io n )을 制度化함과 동시에 共同體理事會의 최상급 모임인 유럽理

事會( European Council )가 유럽共同體와 유럽政治協力의 정점에 서서

兩者를 統合케 함으로써 앞으로 外交 .安保 分野피서의 統合의 基礎를 마

련하고 있다. 74) 유럽共同體.는 현재 유럽인의 理解와 認整을 통하여

'하나의 유럽 '으로 나아가고 있다幽

(2) 單一유럽協定 ( Single European Act )과 유럽聯合 ( European

U n i o n )

Ec構諒國간의 利害의 相衝, 歷.史的 .文化的 차이 등은 Ec 制度運營의

장애가 되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지 않고는 Ec統合이 어렵게 되자 유

럽理事會의 滿場一致制度를 特別多數決 ( qua lif ie d ma jo ri t y ) 로 바꾸

는 문제, 委員會의 權限强化? 그리고 유럽議會의 活性化方案 둥이 論議되었

註72) 金大淳t 前揭論文, P.194.

註 7 3 ) 單一유럽協定의 全文은 그으드ernationa츠一55量르L5트z 5츠츠Ls, Volume
} D c v * No. 3,May 1986, pp. 506 ~ 518 . 이 協定은 l987년 7월l일

에 發效되 었다출

註74) 單-유럽協定 第3部 第3o條 參照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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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98l년 ll월 l7일 Ge ns he r - Colo mbo 案으로 유럽協定 ( E u r o -

pean Act )의 제정이 提議되었고, l983년 6월 l 7 " l9일의 S t u t t -

gart 理事會에서는 유럽聯合의 교섭을 전개하겠다는 宣言이 채택되면서 E c

制度改善과 政策改革을 目的으로 유럽統合의 구체적 方案들이 마련되 었다출

7 래 서 i986 년 2월 i7 (a Luxembourg에서 '유럽聯合 '(European

u理초o料 )을 결성하여 나가는 '單-유럽協漆 '이 체결되었다. 이 協定의 內容은,

첫째로 政治.外交的 次元에서도 統合을 이루기 위하여 共同體 밖에서 진

행되어 온 '유럽政治協力 ' : 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 )을 A

同體와는 별개의 法的 機構로 制度化시킨다는 것이다. 둘째로 로마條約을

改正 .補完하는 것으로서 i992 년까지의 域內市場 ( internal market )

을 완성시킨다는 것과 下級審 유럽就却所를 설치한다는 것등이다.75)

아무튼 單一유럽協業으로 l992년까지 유림聯合을 완성하기로 한 것은 커

다란 진전으로 평가되고t 이 協定은 Ec設立條約의 최초의 改正으로 유

럽統출의 새로운 도약을 뜻하는 制度改華이 이주어진 것으로 여겨진다.76)

(3) 유럽共同體의 共同機構

유럽共同體의 共同機構를 考寮할 때 유의할 것은 理事會 (Council) ,

委員會 ( Commission ) , 유럽議會 ( Assemb초y 또는 E u r o p e a n p a r工초 -

a m e n t ) , 유럽司法寧判所 ( European Court of Justice )등 주

요44構에 대해서만 'Institution ' (繼構)이란 用語를 쓰고있기때

註75) 金大淳, 前湯書, p . 9 .

註 76) 柳炳華> r國를法i J (鎭成社, 1988 ) , 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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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이 4機構에 대해서만 기술직 .법적의미에서의 槪念이 국한되어 고유

한 의미의 共同體機構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77)

l) 理事會 ( Counci그 o f t h e E u r o p e a n Communi를ies )

ECSC, EEC, EURATQM이 최초 設立時에는 玄法 및 執行機能을 委眞會와 理事

會가 協力하여 遂行하며 , 議會( A p s e m b l y ) 는 매우 제한된 監督機能을 수

행함으로씨 그 구성이나 운영이 制度化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統合條約에 의

하여 理事會의 구성과 운영을 정비하여 非公式的인 頂上會議를 발전시켰다 출

즉,l974 년 l2월 lo일의 paris會議에시부터 國家首班이나 政府首班이 S -

이는 理事會를 유럽理事會 C European Council :일명 Ec項上會議 ) 로

公式化하였으며 ,보통 理事會는 閣僚理事會 ( Council of Minis출警rs )가

되었다. 閣僚理事會는 각국 外相으로 구성되는 '一般理事會 ' ( G e n e r a l

C o u n c i l )와 관계長官들로 구성되는 '奪門理事會 ' ( Specilized. o r

T e c h n i c a l Counci그 ) 로 구분된다.

유럽理事會는 Ec條約上의 理事會機能 이외에도 Ec國家들의 政治漆力間題

를 協議하는 外交上의 l 機能을 포함하고, 單一유럽協定에 의하여 設立條約

上의 제도로 발전하여. Ec의 最高決漆機諒이 되없으며 i i년에 2 회 이

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78)

理事會의 議決節次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問題는 滿場一致로, 대부분의 중

요문제는 加重多鱗決方式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單經多驗決에

의해 결정한다.79) 특히 單一유럽漆定에 의하여 대폭 滿場一致制에서 .加重

註7 7 ) E E C條約 第 4條 l U , E U R A T O M 條約 第 3 條 lrU., E C S C條約 第 7條 를

註 7 8 ) 單一유럽協定 第 2 條 를

註 79) E E C條約 第 l48條 l , 2 U , E U R A T O M 條 約 第 ll8條 l , 2 m , E C S C 條

約 第 2 8 條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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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黨決方式을 채택하고 있어 유럽統合의 觀點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8o)

2) 委員會 C commission o f the European Communities )

委員會는 構.成國 代表가 아닌넓은의미의 國際公務員으로 구성되는 國際機構

이며, 委員은 構成國 合意에 의하여 選出되며 , 任期는 4년으로 連任될 수

있다.8l) 委員은 構成國 騷民으로 出身國으로부터 독립하여 Ec전체를 위

하여 일하며, 同一國籍의 委員을 3명 이상 둘 수 없고, 현재는 l7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82) 委員會는 Bruxelles 에 있으며 2o여개의 奪門部署로

나뉘어 있다..

l 9 6 5 년의 統合條約 제9조에. 의하면 委員會는 共同體 利益의 守護者로서

의도되어 있으며 ,共同體의 超國家的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委員會의 機能

과 權限은 다양하지만 機能의 性格에 따라 Ec政策의 提案 및 調整者 t

營行機關 ,그리고 Ec條約의 守護者로서 潑能한다.83) 또한 委員會는 合議制

的 機構( collegial organ )여서 委員會行爲에 대하여 集團的으로 責

任진다. 委員들은 어느 정도 奪門的으로 業務를 分擔하여 많은 분야에서 사

실상 委員會를 대표한디
를

委員會의 議事 및 議決定足驗는 在籍議員의 適半數로 決定된다. 다만 書

註8o) 加重多數決方式의 구체적 내용은 柳炳華, r國際法i J , 前揭書, P.556; 金大

淳, 前指書, p .l8 參照 주

註8l) 金大淳, 上揭書? p.9.

註8 2 ) 統合條約 第 li 條
출

註83) 統合條約 第 io條 i項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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面節次 ( wr it te n procedure ) 가 이용되기도 하며84) , 理事會가 委員

會에 權限을 위임한 경우에 '運營s員會 '와 <規制委員會 '의 형식이 도

입되는데 , 여기에서는 加重多數決方式에 따라 總76票 중 54票의 찰성이 필

요하다.85)

3 ) 유럽議會c E u r o p e a n P a r l i a m e n출 )

처음 명칭은 As se m bl y이었으나, l962년 3 월 2o 일 議會의 決議로

European Parliament 로 決定하였고,單一유럽協定에시는 정식으로 '유

럽議會 '( European Parliament )로 규정하고 있다.86) 유럽議會는 일

종의 監督機構로 i957년 로마條約에 의해 3개 共同體로 分離되어 있던

것을 統合하였다. 유럽議會의 構成은 각 構成國에서 直接.普通選擧로 선출

된 5l8명의 議員으로 구성된다. 현재의 選擧制度는 각 構成國의 人口比例

에 따라 5년 任期로 출國의 漂擧法에 委任되어 있으나 장차 共同體 單

一方式으로 統一될 전망이다. 유럽議會 構成의 特色은 議員들이 國家別 代

表團으로 構成되지 않고 政治그룹別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英國代

表麗> 프랑스代表團式의 구성이 아니라 祉會黨系統, 保守黨系統式으로 구성되

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特色은 Ec의 超國家的 統合標構로서의 .性格을 더

욱 뚜렷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87) 유럽議會는 l8개의 奪門分野別 委員會

註84) 柳炳華, r國際法I J , 前揭書, pp. 549 ~ 552.

註85) 上揭書, P.549 ;金大淳, 前揭書, p .l 3 .

註86) 金大淳, 上揭書, pp.13-~15.

註87) 柳炳華, r國際法 I J , 前揭書, P.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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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하고 있고, 議事堂은 프랑스의 Strasbourg에 있고 事務局은

L u x e m b o u r g에 있다零

유럽議會는 監督과 諮間機關에서 점차 立法에 參與하는 기관으로 발전되어

가고있다. 單一유럽協定은 이른바 6協力節次 ' ( Cooperation p r o c e -

d u r e ) 를 도입하여 立法過理에서 유럽議會의 權限을 깅화하고 있다.88)

유럽議會는 要員會에 데하여 質問權 , 率次報告출에 데한 討議, 그리고 不信

任投票權을 가지고 監督과 諸間機能을 수행한다. 또한 유럽議會는 諮詞的 零

惡督的 權限이상의 실질적인 豫算權을 가지고 있다. 單一유럽協定에시

EEc의 加入과 準會員協定締結에 있어 유럽議會의 拒否權을 인정하고 있다.

議事決定은 특벌한 깅우를 제외하고는 投票者의 過半數에 의하고, 議事定

足數는 在籍議員 i/3 로 되어 있다.89)

4 ) 유럽司法裁判所 ( Eur o p e a n C o u r t o f J u s t i c e )

유럽司法裁判所는 共同體設立條約의 解釋과 進用에 있어서 法遲守의 확보

를 任務로 하고, 單一유럽協定에서는 法人 또는 自然人이 共同體를 상대로

하는 訴訟에 관한 한 기존의 裁判所에 下級審裁判所를 新設할 것을 규정

하였다. 裁判所는 현재 i3명의 裁判官과 6명의 法律顧問 ( Advocate

Gene ral )으로 구성되어 있다. 裁判官은 辨成國에서 最高裁判官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法律奪門家 중에서 構成國의 合意에 의해 選出된다. 任期는

6년이고 連任도 가능하지만, 3년마다 時差制로 부분적인 交替를 한다.

誰 88) 單一유럽協定 第5條 출

註89) EEC條約 第i41 U , .EURATOM 條約 第lll 條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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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司法裁判所는 管轄範圍가 넓어서 國際 .憲法 .行政 .普通 .勞動裁判所로

나뉘어서 紛爭解決, 條約解釋 됐 機熙權限의 定義, 契約違反과 不法行爲 등

에 관하여 判決한다. 司法裁判所의 管轄權은 상당히 制度化되어 있으며 , 個

人이나 法人도 일정한 條件下에서 Ec機諒을 상대로 訴訟을 제기하는 當

事者能力을 갖는다는 점에 특성이 있다.9o) 司法裁判所는 7명 이상의 法

官으로 구성되는 全員裁判廷과 3 ~ 5명의 法官으로 구성되는 特別裁判廷으

로 구분된다. 司法裁判所의 管轄權은 直接 訴訟과 先決的 付託節次로 나뉘

는데? 前者는 訴訟이 유럽司法裁判所에서 시작하여 終了하는 것이며 , 後者는

構成國의 國內訴訟을 도와주는 制度이다.9l) 判決은 당사국에 대하여 拘束力

이 있고, 構成國內에서 執行力이 있다 출

2 . 노르딕協力體 C N o r d i c C o o p e r a t i o n )

(l) 노르덕協力體의 槪觀

노르딕 協力譜는 덴마크와 그 屬領인 파로群島와 그린랜드, 핀란드와 rl

屬領인 알란드,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 그리고 스웨인으로 구성되어 , 노르덕

地域을 單一實譜로 이야기할 만큼 그 漆力을 점진적으로 增進시켜 왔다
차

노르딕協力誇 撚成騷들은 고유한 自決權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安保政策에 있

어서는 각기 다른 입장에 서고 있다. 친마크, 아이슬랜드, 노르웨이가 N A T o

註9 o ) 樹炳華, r國際法I J , 前揭雷, P.563.

註 9l) 金大淳, 前揭書, p p . 2 7 8 ~ 2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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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입하고, 스웨인은 平時에는 非加類.國으로 戰時에는 中立政策을 택하고

있으며 , 편란드는 中立政策을 추구하면서도 蘇聯과 友好 및 相互援助條約을

체결하고 있다. 노르덕協力體.의 유지의 요체는 .構成國간의 文化的 類似性과

法律 및 政燎制度에 있어서의 見解의 一致와 )상호 經濟的 利點 및 共同

資源의 效率帥인 利用의 利點에 있다.92)

노르딕協力體는 2 次大戰 이후에 급속한 발전을 이루없고, 특히 공식천인 漆

定없이 발전하여 왔음이 特徵이다. 更한 漆力駱係機關들이 業務問題로 직접

接觸할 수 있는 權利를 부여받았다는 것은 중요한 사찰이다. 노르딕協力譜는

l962년의 이른바 '헬싱키條約 '으로 형식적인 構恣를 형성하였고, 法律 를

文化 .社會. 經濟分野, 그리고 通商과 環境에 관해서 보다 긴밀한 協力을 유

지 .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構成國들의 對外 및

安保政策에 관한 問題들은 노르덕協力體의 公式的 機構의 討議對象에서 . 제

외되어 없다는 점이다.

(2) 노르먹協力體의 機構

l ) 노르덕理事會 ( N o r d i c C o u n c i 초 )

노르덕理事會는 78 명의 選出된 議眞들로 구성되며 , 構成國別로 議員商가 ..

달리 할당되어 있다. 즉,濯.擧에 의해 濯出된 각국 議會議員들만이 노르딕;

註92) r노르력諸國間 懲力漆定文c集) J (國土統一院, 1983 ) , 머리말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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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會의 構成員이 될 수 있다.93) 노르먹理事會는 노르덕國家들의 議

찰와 政府간 協力間題에 대하여 請問하는 機構이다. 이 理事會에는 總

會는 ( Pl e n a r y A s s e m b l y ) , 幹部會議 ( Pr e s i d i u m ) . 委員會

( Committees ) 그리고 奈務局 ( Secretariat )을 두고 있으머 94)>

綠會는 년간 l회의 定例會議를 개최하며 臨時會議는 總會 혹은 諒部會議

의 決定, 또는 2 o國 이상의 政府나 25명 이상의 濯出된 議員의 要請時에

개최된다.95) 誇部會議는 議長 i人과 副議長 4 人으로 總會에서 임명된다. 委

員會의 數와 活動分野도 總會에서 결정된다.96) 노르덕理事會 議員은 投票

權을 가지고, 노르덕理事會에 제출된 노르덕協力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 특

정 政府나 .노르덕閣僚理事會 에 대한 質問權을 가진다. 그리고 提案에 기

초한 建議案을 採擇한다.97)

2 ) 노르딕閣價理事會 ( N o r d i c Counc초초 o f Min초憲출출rs )

노르덕國家들은 노르덕閣僚理事會에서 協力하며 노르덕國家간리 協定 限界내

에서 모든 決定을 한다. 閣僚理事會는 '公務員委員會 ' ( C o m m i t t e e s o f

O f f i c i a l s ) 와 그 事務局의 業務支援을 받는다. 閣僚理事會에서 各國은

註93) 協力條約 ( Treaty of Cooperation between Denmark, Fin工and,
iceland, Norway and Sweden ) U 471U. 이 條約의 全文은 Lo니초 s

B . S o h n Uf-,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integration,

Vol. S . B-S, 2nd ed. ( The Hague :Martincss Nijhoff, 1983 ) ,

n . B . 4 . b .

註9 4 ) 協力條約 第 5o條 崙

註95 ) 協力條約 第 5l 條 출

註96 ) 協力條約 第 53條 찰

註 9 7 ) 協力條約 第 56循?一第 57條 출

- 5 8 -



하나의 投票權을 가지며 ,決定은 漆場一致制이지만 節次問題는 單純過半數로

이루어지고를議長의 決定投票權이 인정된다. 閣僚理事출는 全노르덕 國家가 參

席할 때에만 決定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特定國家에 국한된 間題에 관

해서 는 해당국가만 參與하면 된다. 閣價理事會는 노르덕理事會에 報告書를 제

출하여 야 한다.98)

註 98) 協力條約 第 6l 綠4-壽 65條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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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새 統 .-政策에 c다른 法的 問題

l . 새 統-方案과 唯-合法性의 問題

(1) ' 7 - 7 宣言 ' 以前의 唯一合法性 間題

南北韓의 料際法上 地位의 問題는 撚一政策의 推進과 관련하여 先決되

어 야 할 課題중 하나이다. 統一方案의 構想에 있어서 北韓의 法的 地位에

대한 현재의 南韓의 法的 制度와 認識은 統一政策의 遂行上 矛盾을 낳고

있다. 南北韓은 分斷初期부터 서로 상대방의 存在를 부정해 왔는데 , 南韓은

憲法上 領土條項으로 北韓에 대한 失地回復論을 주장하고 , 國家保安法에서

北韓을 反國家團體로 규정함으로써 南韓의 唯一合法性을 주장해 오고 있

다. 이에 대하여 南韓의 唯一合法性을 됫받침하는 麗內法體系가 國際社會에

서 그대로 受容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國內的으로는 南韓의 唯一合

法性을 公識前으로 유지하면서 , 對外帥으로는 南北韓의 對等性을 事實上 또

는 法的으로 인정하는 國際社會의 認識을 受容한다는 것은 南韓의 平和的

統一의 推進과는 論理的 矛盾을 안게 되는 것이다.99)

어떻든 現實的으 로는 l96o 년도 후반부터 唯一合法性論은 緩和되고 南

韓의 正統性을 내세우면시도 北韓政權에 대한 經對的인 否定論은 修正되기

시작하였다. loo)

註99) 金學俊, M民族共價體와 南北韓體制聯合 硏究s,前揭論文, p.l 6 .

註 loo) 金明基, r南北韓聯邦制 統一論 J c探究蒐, 1988 ),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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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統一方案을 증심으로 그 以前에 나타난 統一政策의 遂行過程을 통차

여 그러한 현상을 다음에 살펴 보기로 한다를

첫째, ' 7 '4共同聲明 '2b- ' 6 .23實言 ' 이후에 北雄을 善意의 競爭者師 .

添로 그 實體를 認定하였다. ' 7 .4共同聲弱 '에서 鬪明된 平和統一原則은

失地回復論을 배제하는 것이며 , 北韓을 對話의 推對者로 인정하는 것이었

다. 즉, 이 宣言으로 사실상 南北韓 스스로가 南北韓의 對等性을 前提한

것으로 풀이되어 國際商출에서는 南韓이 주장하는 韓半島의 唯一代表權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커지게 되었다.lol) 또한 ' 6 . 23 宣言 '에서의

相互內政不干涉, u N 同時加入 등과 같은 漆策들은 사실상 北韓을 國家로

承認하는 法的 效果까지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다.lo2)

비록 ' 7 .4共同聲明 ' s[ ' 6 - 2 3宣言 '에서 北襲의 法的 地位에 관한 명

시적인 留保를 붙임으로써 南韓의 唯一合法性을 강조하였지만, ' 6 .23宣言

을 통해서 볼 때 料外的 關係에 있어서는 北韓의 國際法초體性을 인정하

고 있고, 對內諒 關係에 있어서는 北韓의 理家性을 否認하고 있음은 北韓

을 南韓의 '合法政府 ' ( d e j u r e g o v e r n m e n t ) 에 대한 '地方的 事

實上의 政府 ' ( l o c a l d e f a c t o g o v e r n m e n t ) 로서 默示帥으로 承認

한 것이다.lo3)

註lol) 金學俊, w民族共同體와 南北韓讀制聯合 硏究w ,前揭論文t p .l6.

註 lo2) 이영희, u.남북긴장완화와 통일논리 w, r통일문제의 이해J c한얼, 1989 ) ,
pp. 31~ 32 ;李長熙, w北方政策의 國內法上, 國際法上 問題點 w, 國際法學

術세미나 發表文(大轉國際法學會, 1989. 9.21 ) , PP. 1 0 ~ 11.

註io3) 裵載提, a南北韓의 法的 關係와 統一方案의 比較考寮 ", r現代公法의 理解J ,

牧村金道誤博士華甲紀念論文集 (學硏社, 1982 ) ,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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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리, '異族部合 民츠統一方案 '의 추진과정에서 北韓의 公式名程使用, 南

北轄凜上會談의 提議 등은 ' 6 .23宣言 '의 法的 意味를 내포한 것으로

'事露 이상의 ' 法的 意味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lo4)

셋째,南韓의 唯.-合法政府論의 根據인 l948년 l2월 l2 일.의 uN總會決誰 第

l95 號 II[ 第 2項의 效力이 南韓診府의 唯一代表權을 반드시 됫찰침하지

는 않는 것으로 解釋될 수도 있다는 점이 상기되어야 한다. 이 決議文은 r

@大韓民國이 韓半島의 唯一合法政府가 아니라고 宣言하지는 않았으나, @ 그

렇다고 하여 大韓民國이 雄半島의 喉一合法疎.府라고 宣言하지도 않았고, @

다만 大韓異國은 사실상 南綠에서 唯一合法政府라고 선언된 것으로 풀이된

다는 해석인 있을 수 있다.lo5)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南北韓의 uN加入

이 실현되는 경우에 이 決議案은 그 效力을 상실하게 되어 南韓의 唯. . -

合漆漆의 理論的 基礎는 깨지게 될 것이다.lo6)

넷째,일련의 經一漆策 推進過程에서 南北韓의 唯-合法性開題는 純粹理論

的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政治現實을 통해서 決定되어짐을 알 수 있

다.lo7) 이와 관련하여 한 憲法敎授는 統一漆策上의 일련의 特別宣言이나

會談 등은 大韓繫國憲法의 最高의 憲法的 價値인 唯一한 合法政府性 내지

註 lo4) 上揭論文, P.30.

註lo5) 金學俊, "民族共同體와 南北韓體制聯출 硏究w, 前揭論文, pp.15~16 ;이영희 r

前揭論文, p p . 3 1 ~ 3 2 .

註 lo6) 金明基, "南北 同時 國際聯合加入과 國際法上. 諸問題w , r考試界J, 1988.

l2月號, p p . 1 1 2 - 113.

註 lo75 金明基, 前揭書, p p . 8 1 ~ 8 3 , P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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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統營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lo8)

(a) 第 6共和國의 統一政策과 唯一合法性 問題

第6共和國에 들어와서 추진되고 있는 論一政策은 과거의 그것보다는 전

진적인 姿勢를 보이고 있다. 南北韓간의 斷經과 對時의 現實을 漆服하고 民

民族自尊과 統=」繁榮으로 나가기 위한 對피潔 諦識과 政策의 轉換이 필요하다는

判斷에서 ' 7'7宣言 '이 발표되었고, 새 統一方案은 ' 7.7宣言 '의 精神

을 基本으로 하여 構想되 었다. 새 統一方案에서 分斷現實을 認燎麥 린_

를써 相對方의 存在를 인정하고 있고, 南北韓의 同零陸을 바탕으로 하는 '南北聯合'을

결성코자 한것은 기본적으로 南韓의 唯一合法性이나 喉一代表權 主張의 徹回

를 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출

첫째, ' 7 '7宣言 '은 北韓을 競爭.對決.讚對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民族의 일부로 포용하여 相互信賴 .和解.協力을 바탕으로 共同繁榮을 追求

하는 民族共同體의 一員으로 認識하게 됨으로써 對北韓觀에 있어서 일대 轉

換을 가져왔다. 이 宣言의 根本趣旨는 하나의 .民族的 共同體 아래南과 db

에 2개의 體制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北韓의 現實的 存在를 인정하고

民族統合을 지향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래서 北韓을 '設對關係제서 '善意의 同

伴者 關係 '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南北韓關係를 獨立된 騷家간의

관계가 아닌> 統一이 될 때까지의 暫漆的 諒係로서 한 曆.族共同體內의 特

殊關係로 보고자 한 것이다.lo9)

註 io8) 權寧星f a統治行爲의 本質과 그 限界" > r司法行政J, 1989, 5月號, P.18.

註io9) r남북대화J, 제45호(國土統一院, 1988 ) , pp. 1 3 ~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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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7 .7宣言 '에서는 '7 .4共同聲理'에서와 같이 '<北韓에 대한 어떤 法

的 地位의 認定을 꼭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w을 言明한다든지, ' 6 ' 2 3

宣言'에서와 같이 K惡族的 統一의 염원에 비추어 北韓을 하나의 國家

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M라고 附言한다든지 하는 北韓의 法帥 地位에 관

한 明示的인 燎保를 하지 않고 있다燎

이 宣言은 i988년 io월 i8일의 盧大統領의 uN總會演說 llo) 과 l989 년

제44회 光復t 慶祝辭 lll) 에서 재삼 확인되었다. 결국 ' 7 ' 7宣言 '의 를..

志는 唯一合法性 내지 唯一代表權의 徹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

다.

둘째 , 現實에 있어서 이른바 朝鮮民초초義人츠共和國을 否誇할 수는 없다.

北韓의 統治實體를 否認하는 것은 平和統一을 否認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출

여기서 北.韓을 否認하지 않으면서도 南韓의 최소한의 價値를 存績시킬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平和統一을 추구할 수 있는 現實的 方案에 대하

여 두 가지 原則을 想定해 볼 수 있다출
하나는 @ 南北韓의 同等

性의 原則이고, 다른 하나는 @南北韓의 誌等性의 原則이다. 만약에 前者에

合意하고 이에 따라 南北韓이 각자의 國內法 體系를 포함한 內部秩序를

再定立한다면 ,平和統一을 향한 制度的 裝置의 마련은 훨씬 쉬워질 것이다.

그러나 後者는 예상되는 統合體 안에서 南韓의 地位를 多數派로,北韓의 地

註110) F 7 . 7특별선언 i년: 통일정책보고J c國土統一院, 1989 ) , pp.74~86.

註 lll ) r朝鮮日報J, 1989년 8월 l6(a, p . 2 ;

r京鄕新聞 J , 1989년 8 월 l5( a , p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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位를 少發派로 想定하는 것으로 北韓의 철저한 反對가 예상되고 國際社會

애서도 阿意를 구하기 어렵다.il2)

이러한 이유에서 결국 南北韓 同等性의 燎則은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零

이것은 곧 다음의 의미를 할축하게 되는 것이다. @南北韓은 각기 吸收統

一이나 倂合統一의 方式을 포기하는 것으로, 相對方의 存在를 있는 그대로

認定하고, 하나의 辭一體를 平和的으로 형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母南北韓은

각각 자신들이 표명해온 喉一代表權 조張을 徹回해야 한다는 뜻이다.ll3)

친째, 우리가 統一政策의 樹立과 統一方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平和統 -

의 原則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平和的 統一의 原則이 배제되는

統一政策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平料的 統一을 실현하기 위한

前提로서 北韓의 統治實譜를 인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具體的 措置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결국 唯一合法性과 喉一代表權.의 撚回로 귀결되어

진다.il4)

넷째 , 새 統一方案에서는 '燎族共同體 '의 槪念을 도입함으로씨 南北韓의

統一은 곧 民族共同體의 回復 .發展을 의미하호 있다. 또한 脣族共同體를 이

루어 나아가기 위한 過程으로서 그 中間段階인 '南北聯合 '을 設定하고 있

다. 이 점에서 참다운 '民族共同體 '를 형성하고 民族同質性을 갖기 위해

서는 唯一合法性이나 唯一代表權이 자기에게만 있다는 主張은 서로에 게 無

註ii2) 金學俊, "民族共同體와 南北韓體制聯合 硏究)?, 前揭論文, pp. 2 2 ~ 2 3 .

註 ll3) 上揭論文, P.23.

註 ll4) 上揭論文, P.24 .

- 6 5 -



意味한 것이다.il5) 論理的으로도 새 統一方案에서 北韓을 民族共同體의 一員

으로서 同伴者關係로 규정하면서 南韓만의 韓半島에서의 唯一출法性 내지 唯

一代表權을 주장하는 것은 二律背反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民族共同體

의 回復.發展의 槪念을 설정하고g 그를 推進하는 過程에 있어서 唯

合法性 내지 喉一代表權 주장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會 그러나 現實的으로

唯一合法性이 唯一代表權을 漆回하는 具體約 措處登 취한다는 것은 政治를

인 負擔을 초래하게 된4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現實的인 見地에서 南北韓

각자는 당분간 자신의 초權이 실질적으로 行使되고 있는 h域안에서는 종

전의 친張을 되플이 하되, 南北韓간의 關係는 相互 認定과 同等性의 原則

아래 設定한다는데 合意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部을 것이다.ll6?

결국 前述한 診據와 함께 北韓이 실제적으로 國際崙.會에서 그 法的 地位를

공고히 하여 國家로써 活郵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 오늘날 唯-合法性

내지 唯一代表權의 問題는 法的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상

그에 대한 절대적인 초張은 抛棄되었다고 볼 수 있다
營

2 . 統-政策과 憲法問題

(l) 憲 法規範과 統一政策의 派離

우리 憲法은 第 3條에서 '<大韓民國의 領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燎로

註ii5) 李鍾殷, M自由民主主義와 階級民主主義 w,統一問題特別심포지움 發表文 (韓國
政治學會, 1989. 2 . 1 ~ 2 . 2 ) , P.89.

註ll6) 金學俊, "民族共同體와 南北韓體制聯合 硏究" , 前揭論文, p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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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M고 하석 憲法의 效力이 韓半島 全域에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 이 領土條項은 南北韓의 分斷狀況에서 大韓民國의 憲法이 大韓帝國 이

래 北韓地域을 포함한 우리나라 고유의 領土 全體에 시행되는 것을 憲法

에 멍시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領土條項

이 聯邦國家 또는 屬領을 가지는 國家에서 . 聯邦과 支分國의 卵係, 本國

과 屬價과의 師係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같

은 單一麗의 경우에는 必要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ll7)

西獨族本法른 그 前文에서 獨逸國家의 統一努力을 규정하고, 第23條에서

諒本法의 效力範團를 ll개 Land에 국한시키고, 義本法 第i46 條에서 統

一憲法의 制定과 함께 進本法의 失效를 규정하여 ,西獨이 '暫定國家 t

( Provisorium )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西獨基本法은 西獨領域

린에서만 效力을 가진다. 그러나 大韓民國憲法은 完成國家를 前提로 하고 있

어 西獨 基本漆하고는 그 漆造에 있어서 差異가 있다.ll8)

註ll7) 制憲憲法起革의 주요역할을 담당하였던 兪鎭午박사는 "憲法에 領土에 관한

규정을 설치하는 것은 聯邦國家에서 특히 필요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聯 邦

關 家 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領土는 歷史上 명료하므로 憲法에 그에 관한規
定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大韓民國憲法은 결코 南韓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고유의
領土全體에 시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明示하기 위하여 특히 本條를 설치한

것이다w라로 설명하고 있다. 命類午, r憲法解義J (明世堂, 1949 ),P.22~
2 3 .

制憲憲法案의 審議時 국회에서의 영토조항에 관한 논의는 r憲法制定會議錄
(制憲議會) J , 憲政史資料 第i輯(國會圖書館, 1967 ) , pp. 113 ~ 134 參照출

註ll8) 金哲洙> r憲法學槪論 J (博英社, 1988 ) , pp.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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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領土條項은 大韓民國의 領域의 限界를 규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韓半島問題와 관련하석 示峻的인 意味를 가진다. 大韓民國의 統治權은 현재

休戰線 以南에서만 實效的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 以北에는 미치지 못하

고 있다. 그럼에도 領土條項을 두고 있는 것은 大韓民國이 舊韓國時代의

國家領域 위에 건립되었다는 것과 大韓民國이 韓半島의 唯一合法政凉이며 f

休戰線 以北地域9 北韓이 不法的으로 점거하고 있는 '未收復地域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ll9) 大法院의 判例에서도 M北韓地漆은 大韓民國의 領土에 속

하는 韓半島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 地域에는 大韓民國의 主權이

미칠 뿐 大韓民國의 主權과 부및치는 어떠한 主權의 政治도 法理上 인정

될 수 없다料고 하여 이러한 立場을 명백히 하고 있다.l2o)

이러한 憲法規定과 判例에 의하여 法論理上 大韓晨國의 憲法과 法律은 北

韓地域에도 적용되게 된다. 그래서 소위 '朝鮮民要要義人民共和國 '의 支配

體制를 .찬양하거나 지지하는 者는 國家保安法에 抵觸되어 處罰된다. 곧 領

土條項이 北韓을 '反國家團體 '로 규정한 國家保安法의 根據가 되고 있

다.l2l)

이러한 領土條項에 따른 우리 憲法의 完成國家的 特徵으로 인하여 그 가

능한 統一方案은 결국 大韓民國憲法이 . 存績하는 가운데 北韓政權이 소멸되

어 스스로 南韓 政燎의 지배.하에 들어오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의. 석지

註ii9) 權寧星, r憲法學原論J (法文社, 1988 ) , P .l43 .

註 i2o) 大劉 1961. 9.28, 4292行上 48.

註 l2l) 金哲洙, 前揭書,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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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統一方案은 南韓의 唯一合法政 .

府論에 입각한 冷戰 이데올로기하의 反共統一觀에 따른 觀念的이고 虛構的

인 것으로서 ,이는 養淸k韓의 現實狀況에서 不可能한 것이고, 또 統一政策의

實際推進過程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그동간의 우리 政府의 統一政策을 살펴 볼 때>反共要上초義에 입각하석

武力統一에 의한 倂合政策으로서 北進統一論을 주창한 第l共和國에서의 統

一政策과 당시 憲法의 領土條項은 矛盾되지 않고 일치될 수 있었다. 그러

나 第2共和國에서는 平和統一論이 주장되기 시작하였고, i97o 년대에 들어와

서 自초.平和.民族大團結이란 祖國統一 3大原則에 合意한 ' 7.4 共同聲

明 '이 발표되기에 이르린.다, 第4共和國에 와서는 ' 6.23童言 '이 나왔으

며 , 이어 '南北韓相互不可侵漆定 '체결을 提議하게 되없다. 第5共和國에 q

서는 이른바 '民族和合 民초統一方案 '이 제시되었고, 아울러 暫憲的 措置i

'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漆漆定 ?체결을 提議하게 되었다
출

그리고 第6共和國에 와서는 < 7 .7宣言 '이 천명된데 이어 '한민족공동

체 통일방안 >이 나오게 되었다. 이 統一方案은 완전한 統一에 이르는 中 .

間段階의 방안으로서 >南北이 우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x

存共榮하면서 開放과 交流, 協力을 통해 民族共同體를 회복.발전시켜 나간

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l22) 法的인 觀點에서 보아 이 統一方案은 南北韓

이 서로 상대편의 實體를 인정하기 때문에 內部的으로는 民族共同體라는

特殊關係로 규정되지만, 對外的으로는 '國家聯合 '의 性格을 띠어 外交.國

註l22) 각 日刊紙, l989년 9 월 ll일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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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權을 獨自的으로 행사하게 되며 uN .둥 國際機構 등에도 개별 가입토

록 되어 있다.l23) 요컨대 이 方案은 南北韓의 法的 關係에 있어서의 특

수한 二元的 關係를 受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第6共和國의 統一方案에 있어서도 憲法의 領土條項과는 여진히

調郭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政燎가 추진하는 實際的 諒一政策과 領土條

項과의 矛盾은 종레의 唯一合法政府論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은 ' 6 . 2 3

宣言'에서부터 北韓을 民族共同體의 일원으로 간주한 ' 7.7宣言 '과 o191

기초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解消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領土條項은 統一政策의 實際와 憲法規範과의 添離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결국 憲法規範과 憲法現實간에 갭을 노정하게 되었다를 뿐만 아니

라 領土條項은 第6共和國憲法에 新設된 , M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 ...

平和的 統一政策을 수림하고 이를 추진한다w는 統一條項(第4條)과도 論

理 的 으 로 相衝됨으로써 憲法規範간에 矛曆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統一政

策에 따르는 憲法問題에 대한 解決策의 강구는 이제 회피할 수 없는 懇

案이 되고 있다
출

(2) 統一政策에 따른 憲法開題의 解釋

우리 憲法에서 領土條項과 統一條項이 相反된 憲法原理를 가지초긴 있어서 .

두 規範은 相衝되고 있으며 ,특히 領土條項은 憲法規範과 統一政策의 現 實

사이의 誇離現象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矛曆現象은 궁극인

註 l23) r京脚新聞J, 1989년 9 월 2-a,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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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로 憲法改正을 통하여 解消하는 것이 좋겠으나? 憲法改正의 方法은 현실

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狀況이므로 統一政策에 따르는 憲法絹題의 解決

를 결국 憲法解釋의 方法에서 摸索되어져 할 것이다
출

l ) 理念的 .政策的인 면에서의 統一條項의 優越的 效力

第6共和國憲法은 第4條에서 統一條項을 신설하여 祖國의 平和的 統一의

意志를 강조하고 있고, 현재는 비록 南北分斷의 狀態이지만 장차 南北統 -

이라는 國家目標를 발성하기 위하여 韓國이 계속 노력한다는 意志를 밝히

고 있다. 그러나 韓半島의 統一을 麗家的 .麗民的 譯經로 統一條項은 규링

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制憲憲法에서부터 계속 규정되어 온 領土條項(第

3條)과는 憲法理念的으로 矛盾된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名目化되어버린 l24)

領土條項과의 矛曆을 解決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면에서의 考票을 해 볼

수 있다.

칫째는 憲法規範의 理念的인 면에서의 解釋에 의한 것이다. 憲法規範의

特性과 관련하여 憲法規範간 憲法的 效力의 上下卵係를 인정하는 .理論이

있다.

註 l24) 權寧星교수는 國家保安法이 근거하고 있는 憲法 第3 條는 國際法 大原則上

國家의 領土는 國家權力이 미치는 데서 끝간다고 되어 있는데 , 현실적으로

우리의 休戰線 北方地域에는 大韓民國의 國家權力이 를미치고 및는 엄연한

사실ol1서 北韓地域이 우리의 領초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목적인 것이어서 規

範力이 없다고 한다. H女益煥목사 訪北, 左右대결 구실 안된다w (對談),

r新東亞 J , 1989. 5月號,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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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解.釋의 問題에 있어서 憲法이 서로 相衝되는 規範 내지는 原則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 두 規範 또는 原則에 의해서 표현되는 價値 및

法燕.을 比較較量해서 보다 큰 價値 및 法益을 가지는 憲法規諦 또 는

原則에 優先的 效力을 인정하는 것이다. 憲法解釋에 있어서 法益較量의 原

則은 한 指針이며 ,憲法規範 를에도 規範의 段階構造가 존재하는 것을 전

제로 上位憲法規範은 下位規範의 效力을 정지시키는 힘을 가진다는 思想과

合致한다.l25)

現行憲法은 前文에서 脣奈的 改革과 함께 平和的 統一을 憲法이 지향하

는 理念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國家帥 漆命임을 밝히고 있다. 특

히 現行 憲法에서 平和的 統一에 대한 강한 意志의 표명으로 統一條項

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統一條項과 領土條項의 相衝에 대하여 統一條項은

領土條項보다 憲法理念上 優越하여야 하며? 憲法規範의 段階構造의 理論으로

이를 解釋하는 경우에 理念上 우월한 統一條項은 領土條項보다 優越的인

效力을 가져야 한다출

둘째로는 憲法政策的인 면에서 統一條項과 領土條項과의 關係에 대한 解

釋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平和的 統一은 우리 憲法이 지향하는. 理念이며 r

이는 大韓民國이 추진하는 統一政策의 基本性格을 명시한 것이다. 우리가

추진하는 統一은 南北韓이 하나의 民族이라는 共通意識을 토대로 우리 民

族의 自奈的急理에 따라 武力 또는 暴力을 배제한 平撚的 方法으로 統一國

註i25) 상세한 憲法解釋學의 方法論에 대하여는 許營, r憲法認.論과 ?y;J ('-1.)

(博菜社, 1986 ) , pp. 102-104 ;權寧星> "憲法解釋學의 方法論에 관한 연

구M , r憲法硏究 J, 第3輯(韓國憲法學會, 1975 ) , pp.29~52 參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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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統一政策의 추진은 國家的 責務이며 課題이

다. 따라서 國家的 課題인 平和的 統-政策의 수행은 領土條項과 相街된다고 하여

경시될 수 없다. 그러므로 憲法政策目標의 견지에서 統一條項은 領土條項에

우선하는 效力을 갖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출

2 ) 領土條項과 憲法의 變遷

時代와 狀況에 따라서 우리의 統一政策은 많은 變化를 겪어 왔지만, 領

土條項은 制憲憲法에서부터 그대로 답습되어 규정됨으로써 統一政策과 領土

條項은 調和되지 못하고 있다. 領土條項에서 그 意味와 內漆은 실질적으로

4 o 年 이상의 分斷現賓에서 南北韓의 統一政策을 통하여 最初의 價値와 規

範의 意味는 변하고 말았다. 이것은 憲法現實이 憲法規範을 離脫하게 되어

憲法規範을 변경하겠 다는 직접적인 意思없이 憲法規範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憲法에 실질적 變化現象이 생기는 '憲法의 變遷 ' C V e r f a s s u n g s w a n d -

l u n g ) 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龜

憲法變遷의 理를 日本憲法에서 보면, 平和條項이라 일컫는 第9條를 들 수

있다. l946 년에 制定된 日本憲法은 第9條에서 " 日本國民은 iE義와 秩序를

漆調로 하는 國際平和를 성실히 希求하며 國權의 發動인 戰爭과 武力에 의

한 威脅, 또는 武力의 行使는 國際紛爭을 해결하는 手段으로서는 영구히 이

를 포기한다. 前項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經 .海 .空 기타의 戰力을

保有하지 않는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4o여년이 지난 오늘날 B

本에서는 自衛隊라는 명목으로 陸 .海 .室의 戰力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석 日本脚民들은 違憲이라는 意識을 별로 갖고 있지 않음으로써 憲法

第9條의 憲法規範의 意味 .內容의 變化에 대하여 肯定的 評價를 내리츠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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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憲法變遷의 價値評價에 대하여는 , 憲法變遷을 憲法改IE에 준하는 憲法規範

의 變遷으로 보고 이것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석 肯定說과 否定說이 대

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력한 견해에 의하면, 憲法의 經漂을 그 動漆와

內容에 따라서 평가할 문제이지 그것을 일를적으로 긍정 또는 부정할 것

이 아니라고 하여? 憲法變遷의 찰機가 憲法의 理念 내지 進本原理.를 尊重

하기 위한 것이고 그 內容이 憲法規範의 歷史的 發展法則에 순응하기 위

한 것이라면 긍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l26) 이러한 견해에 따른다면

우리의 燎一政策에 대한 憲法的 價値評價에 있어서도 憲法의 變遷으로시

肯定的인 방향에서 유도되어질 수 있다.l27) 참고로 權寧星 敎授는, 현실적

으 로 休.戰線 北方地域에는 大韓民國의 國家權力이 못미치는 엄연한 사실에

도 불구하고 憲法 第3條에서 北韓地鱗이 우리의 領土라고 주장하는 것은

名目한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l28)

3 ) 憲法前文의 '平和的 統一의 使命
t

憲法은 前文에서 祖國의 '平和的 統一의 使命 '에 입각하고 있음을 선

언하여 , 祖脚의 平郭的 統一이라는 民族的 大課業의 성취를 위한 歷史的 使

命을 國家와 國民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前文 規定의 法的 性格은, 西

註 l26 ) 權寧墓, 前揭書, P.61 ;金哲洙교수도 同旨의 견해를 보이고 있다. 金哲초,
前揭書, p p . 93 4 ~ 935.

註 i27) 梁 建> 前揭論文, P.109.

註i28) "文益煥목사 訪北, 左右대결 구실 안된다w (對談) , 前揭書, p .l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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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基本法 前文의 統一命題의 法的 性格에 대한 酉獨의 學說과 西獨聯邦

憲法鐘判所의 判決에서와 같이 政治的 意義는 물른 法的 意義도 가지는 것

으 로 볼 수있다.l29) 따라서 國家機關이 統一을 法的으로 방해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行認를 禁止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準

우리 憲法 前文의 '平和的 統一의 使命 '규정의 法的 性格에 관해서는

西獨基本法 前文의 諦一命題에 대한 學說과 西獨聯邦談判所의 判決이 示暖

的인 意味를 가진다. 西獨基本法 前文에서 인전독일국민이 자유로운 自己決

定으로 獨逸의 統一과 自由를 성취할 것w을 선언한 것은 '獨逸再統一의

命題 ' C Wi e d e r v e r e i n i g u n g s g e b o t )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根據로서 첫째로 基本法 前文은 民族的 .國家的 統一을 유지하려는 決

意에 차시 이 基本法을 制定하였음을 표명함으로써 異族的 .國家的 統一維

持義務를 강조했고, 둘째로 全獨逸國民은 자유로운 自己決定으로 獨逸의 統

一과 自由를 성취할 것을 요청받고 있음을 들고 있다.i3o)

. 특히 西獨 進本法 前文의 統一命題의 法的 性格은 東酉獨基本條約의 合憲

性問題와 관련하여 중요한 政治的 .法的 問題를 일으켰다. 이에 대하여 酉獨

의 學說과判例는 積極的인 見解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Th.Maunz

는 이 前文의 統一命題에서 직접적으로 분할된 獨逸을 統一하는데 노력하

고 獨逸統一을 法的으로 저해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禁止

註129) BVerfGE 5 , 85 , KPD - Verbo출 ur출ei1, BVerfGE 36, 1 ;金哲洙 f

< < 分析國憲.法과 統一閣題 w , r法學 J , 제 i8권 i호(서울大法學硏究所,1977),

p .48.

註 l3o) 上揭論文,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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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法的 義務가 모든 國家機關에게 부과되어 있다고 본다.i3i) 둘째, m

邦憲法裁判所는 東西獨基本條約의 刻決에서 西獨基本法 前交의 統一命題에

관하여 西獨의 어떤 憲法機關도 政治的 目的으로서 政治的 統一의 再現을

抛棄해시는 안되며 t 모든 憲法機關은 그 政策遂行에 있어서 이 目的의 達

成을 위하여 .漆力하여야 하며p 再統一을 불가능하게 하는 모든 行爲를 중

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l32)

이러한 酉獨의 學說과 判例에 비추어 우리 憲法에 있어시도 그 前文의

'平和的 統 - 의 使兪 '규정에서 보면, @統一指向의 理念과 相衝되는 法制

度를 創設하여서는 안되며 , @또한 이 理念에 저촉되는 法制度는 改善되어

야 하는 것흐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憲法前文의 撚一指向의 理念에 矛

盾되고 統一推進에 저해되는 國家保安法은 改廢되어야 하며, 南北關係 改善

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法制度의 創設이 요구된다 囑

우리 憲法 前文의 '平和的 統一의 使命* 규정에 관한 이러한 解釋을 통

하석 統一條項과 領초條項과의 相衝 및 統一政策의 實際와 領土條項과의 f

離의 問題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출

註 l3l) 上揭論文, P.49.

註132) BVerfGE, 36, 1 ;上揭論文, p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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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7.7宣言 >과 關係法律의 添離問題

(1) ' 7.7宣言'과 國家保安法의 矛盾狀況

' 7 . 7宣言 '에서는 北韓을 同伴者로 인정하는 반면에 國家保安法에서는

北韓을 反國家麗體인 敵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雨者는 相互 矛盾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석 ' 7 . 7宣言 ' 이후에 일어난 文鐘煥牧師, 徐敬元議員, 林秀

卿양, 文奎鉉神父 등의 訪北事件은 社會的인 충격과 함께 南北交流에 대한

法的 論爭을 불러 일으켰다 출

이들의 訪北을 게기로 北韓과의 敵對關係를 전제하여 國家保安法의 改廢

가 아니라 오히려 國家保安法의 存績과 그 法이 驪化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 나타났다. 이 주장에 의거한 일련의 訪北事件에 대한 政府의 이른바

公安政局的 對應은 ' 7 .7宣言 '의 精神에서 보면 엄청난 退步現象을 보여

주는 것이다. UT, ' '宣言 '에 따른 實定法的 後擴措置를 강구할 것임을

政府當局者가 강조해 왔다는 점과 ' 7 .7宣言 '이 國民의 뜨거운 統一熱氣

와 統一運動에 바탕한 國民的 合意에 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同

意를 구할 수 없다. 다시 舊時代의 彈壓의 道具였던 國家保安法으로 각계

의 統一熱墓을 가혹하게 억누르는 현실은 民초化라는 歷史的 使命과 함께

締一에 대한 國民的 合意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l33)

그러므로 國家保安法은 ' 7 .7宣言 '의 基本精神과 相衝되고 있고?그 制

定初期의 適皓性은 현실적으로 상실되어 正當性과 規範力을 잃고 있다는

註l33) r한겨레신문J, 1989년 7월 5일, p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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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더욱이 統一論議의 開放과 統一에 대한 實踐意志를 具體化하는 意

味에서도 改廢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國家保安法의 墓本價念인 反國家團體는

唯一合法政府論에 입각하여 北韓을 北進統一의 對象으로 여길때의 槪念이었

지만, 이제 이것은 北韓의 地位를 民族共同體의 同伴者關係로 규정한 ' 7 . 7

宣言'에 비추어 政府의 統一政策의 方向과 矛盾되고 있어서 그 存立基盤

을 상실하고 있다출

그동딴의 南北交流가 어떠한 法的 根據를 가지고 이루어져 온 것은 아

니었고, 이른바 統治行湯 次元에서 制限的으로 許用되어 왔기 때문에 政府

의 일방적이고 無原則한 南北交流의 推進은 일련의 訪北事件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은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특히 鄭周永 現代그룹 名理會長의 訪北

과 文益煥牧師의 訪北을 比較하면서 法執行의 恣意性에 대한 論爭이 일어

났다.

지금까지 南北統一이 國家的 .國民的 課題라는 觀點에서 憲法이나 國家保

安法에 위반하여도 南北接觸交流가 政府나 그의 承認下에 이루어지는 것이

면 부득이한 일이라는 國民的 共感帶와 함께 일종의 超法的 事由로 받아

들여졌다. 대표적인 예로 l972년 ' 7 .4共同聲明 '의 合意過程에서 당시의

中央情報部長의 對北接觸行爲는 憲法과 國家保安法에 違反되지만 이를 統治

行爲의 理論으로 설명하였다.

統治行爲란 고도로 政治的인 意味를 가진 國家行爲 내지 國家的 利害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對象으로 하는 國家行爲라고 하여 法院의 合法性審

査에서 除外되는 行爲를 말한다.l34) 그러나 政府의 주장은 마치 大統領이

註 i34) 金哲洙, 前揭書, P.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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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的인 行爲를 했을 경우 모든 것이 統治行爲이고 그것은 언제나 司法的

處理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는 論理이지만, 憲法學에서는 大統領의 政治的 行

爲라도 憲.法解釋論上 司法的 審査의 對象이 되다고 보고 있다.l35) 다만

法院이 統治行爲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司法的 審査를 할 경우에는

法院의 政治的 中立性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統治行爲에 대한

司法燎 判斷을 自制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모든 國家行爲는 國震.의 裁判

請求의 對象이 되고 우리 憲法에서 憲法裁判所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어떠

한 政沿的 行爲도 憲法談判의 對象이 된다.l36) 그러므로 統治行湯는 우리

憲法 第ll條에 규정된 바의 "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M는 意.法

의 絶對原理를 理念으로 하는 法治國家에서는 누구도 憲法과 實定法을 違

反하여서는 안되며 統治行爲로써 이를 合法化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憲法을 보더라도 現職 大統領일지라도 內亂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 경우

에는 在職 중에도 訴追된다고 하는 규정(第84條)에서 "大統領은 法律

로부터 자유롭다 M는 論理는 성립될 수 없다.l37)

동시에 鄭會長과 文牧師의 訪北에 대한 法適用에 있어서 政府와의 事前漆

議나 承認의 與否에 따라 適法과 違法行爲의 與否가 決定되는 論理는 合

當하지 않다. 法治國家에시 行政機關의 承認與否에 따라서 實定法을 違反한

犯罪行爲가 適法行爲로 바필 수는 없다. 鄭會長의 訪北에 대하여 , 그것은

註 i35) 上揭書, P.910 ; 權寧墓, 前掃書, pp . 6 77 ~ 6 8 4.

註i36)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特別法案에 대한 意見書 " t r大韓辯護士協會誌 J ,

통권 第 l5 1 % , 1989. 3月號, P.136.

註i37) 權寧星, "統治行爲의 本質과 그 限界" , r前揭論文J, pp.17-19 ;許營J

M統治行爲와 法治主義" , r法律新聞 J , 1989년 4월2o-a,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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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政策의 推進초體인 政府와 事前協議를 거쳐 이루어진 行爲로 그 節次
f

勳機, 目的, 結果 등이 憲法上의 原則에 合致되고 國民의 건전한 法感情이

라고 표현할 수 있는 社會常規에도 반하지 않아 刑法上 IE當行爲에 해당하

여 違法性이 阻却되어 處罰할 수 없다고 하지만, 社會常規가 政府의 승인

이나 양해에 기초한다는점에 의문이 있고 政府가 構成要件에 해당하는 犯

罪行濕에 대해서 事前에 승인할 權利는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l38)

그러므로 文牧師의 訪北이 處罰되어야 한다면 , 政府의 承認으로 免責될

수 없는 鄭會長의 訪北은 물론 지금까지의 平和統一政策들은 ' 7:7宣言 f

까지도 憲法의 領土條項에 근거한 唯一合法政府性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領

土條項을 侵害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處罰對象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나

온다. 따라서 鄭會長과 文牧師의 訪北에 대한 惡.離된 法適用은 法의 衡 平

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는 南北關係에 대한 國民의 信賴나 同意를 얻기

어렵게 만드는 일이다.l39)

이와 관련하여 한 憲法敎授는 憲法前文에 나타난 祖國의 平和的 統一.에

대한 全國民的 使命賦與나 大統領이 平和統一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

다는 선서조항은 休.戰線 北方地域에 있는 적의 領土는 우리 領土가 차니

다라는 것을사 실 상 전제함을 의미하고, 따라서 憲法的 次元에서는 統一에

도움이 되는 行爲를 하기 위하여 休戰線 北方地域을 왕래하는 것을 금할

註i38) r한국일보J, 1989년 4월5U, P.3.

註l39) r한겨레신문J, 1989년 4월 28U,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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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l4o)

(2) '7-7宣言' 과 國家保安法의 矛盾의 解決方向

그간 政府에서는 南北交流에 대한 法的 根據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對

北交流協力政策을 적극적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特別

法 '을 成案하였다. 그러나 이 特別法은 國家保安法을 그대로 두고 反國家

團體와의 交流.協力을 許用한다는 것으로 , 實質的으로 國家保安法을 廢止하

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면서 두 法體系의 混亂만을 초래하는 것이었

다.141) ' 7.7宣言 '에 기초하여 北韓에 대하여 同伴者槪念을 담고 있는

이 特別法은 國家保安法과의 관계에서 基本的으로 法體系上 矛盾이 생기는

二重構漆的 營格을 갖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法體系의 矛曆으로

國會에서의 法案適過가 미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政府는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基本指針 '을 마련하여 施行하고 있다142) 이 指針은 南北韓간의 人

的 .物的 交流와 諸般協力事業의 추진을 됫받침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적

으 로 北方政策의 部分的인 退行現象과 함께 .北方交流를 政府가 <창구단일

화 '라는 명목으로 독점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그 細部政策에 있어서는 ; l

槪念이 뚜렷하지 않아 對北接觸許用 與否의 恣意性을 排除할 수는 없다. .7

註l4o) 權寧星교수의 견해. M文益煥목사 訪北, 左右대결 구실 안된다w (對談) , 前

揭誌, P .137 .

註 l4l ) "甫北交流協力에 관한 特別法案에 대한 意見書 ", 前揭誌, P.136.

註 l42) 이 指針은 l989년 5월27일 國務總理訓令 第232號로 發令되고, 6월 l 2

일 大統領特別指示로 施行되고 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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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 指對에 대하여 法律이 아닌 政府의 指針으로 國家保安法의 적용

을 배제할 수 없다는 論理의 違法論이 제기되고 있다.l43)

이처럼 南北交流의 問題를 部分的이고 臨時特例的인 立法上의 기교와 行

政措置만으로 解決하려는 것은 미봉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南北問題

의 解決을 위한 기본적인 措麗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출

결국 國家保安法이 存置하는 가운데 南北交流에 관한 法的 됫받침으로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立法 그 自體도 필요한 것이나, 우선 國家保安法과의

矛曆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지 못할 때 오히려 法體系上 심각한

矛盾과 混亂을 일.으킬 주밖에 없다. 따라서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的 됫

받침 문제는 國家保安法과의 法理的 矛曆을 해결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찰

즉, 國家保安法의 근거가 되는 憲法 第3條가 오늘날 아무런 規範力을 갖

지 못하고 있는 만큼, ' 7 . 7宣言 '에 표명되고 있는 統一政策의 方向과

도 모순되는 國家保安法은 改廢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麗大統領이 :l989

년 8.l5 慶視辭에서 ' 7 .7宣言 ' 이후에 對北關係의 혼란이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南北對話의 재개와 ' 7.7宣言 '의 政策들을 계속 추진해 나아갈 것

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統一政策에 矛盾되는 國家保安法은 改廢되어

야 할 것이다. 반면에 南北交流協力에 따르는 法的 正當性을 확보하기 위

해서도 南北交流漆力에 관한 基本法의 制定이 절실히 요구된다 를

註143) r中央日報 J , 1989년 6월i5-a, p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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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 結 語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에 대하여 否定帥인 評價도 없지는 않지만l44)

이 方案은 妥當性, 實現可德性, 國民的 合意라는 原則 아래 마련되었고, 統

一까지의 段階別 過程을 명확히 하석 論理漆을 확보한 점과 간韓의 立場

도 受容하려 했다는 점에서 肯素的 評價를 받고 있다.i45)

새 統一方案에 대하여 美國을 비롯한 西方國家들은 支持를 표멍하였고 l46)

蘇聯도 '어느 정도 建設的 >提案이라고 評價하였다.l47) 北韓은 金永南 外交

註l44) 예컨데 김낙중, w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비판한다w , r월간 말J, 1989.
l l 月號, pp.70~73 ;같은 筆者, M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연방제 통일방

안의 비찰적 검토w , r사회와 사상J, 1989년 ll肩號, PP.120~ l 3 o

參照 .

註l45) "새 統一方案 특징과 전망" (긴급대담), r中央日報J, 1989년 9월ii일9

p.3 ; M李洪九장관이 말하는 새 統一方案 의미", r東理日報J, 1989년 9월
2 2 일, P.5 ; "한민족공동체 統-方案 내용과 의미w , r한국일보J, 1989년

9월l2(a, p.3 ;金甲喆, a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政策的 側面w ,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 발표기념세미나 주제발표논문 c國土統一院, 1989. 12. 1 ) ,
P P . 1 1 ~ 1 2 .

註 l46) r東亞日報 J , 1989년 9 월 l2-a, p . 2 .

註 l47) 蘇聯관영 모스크바 放送은 r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J에 대하석 r소비에트

러시아J紙의 M평양의 입장을 고려하는 요구들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

도 건설적 "이라는 論評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그리고 이 統一方案이 北

韓과의 대결정책올 포기하고 쌓방간의 폭淸은 대화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한 지난해의 r 7 . 7宣言 J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 이 구상

은 조선이 내놓은 提案들에 좋은 대답이라 생각된다"고 하였다. r朝驛日

報J , 1989년 lo월 l2-a, p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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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長을 통하여 M高麗聯邦制案이 우리 民族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統

一方途로 된다고 확신하지만, 서로 和解하고 尊重하며 讓步하는 입장에시

다른 統一方案에 데해서도 허심하게 대하고 진지하게 協議할 것이며 , 統-

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누구의 것이라도 폭넓게 受容할 것 w l48)이라면

서 이른바 <惡族撚一協商會議? 를 얼어 M南北韓에서 제각기 統一方案을

내놓고 있는 現 時點에서 서로 協議하고 合意點을 찾아 하나의 統一方案

을 定立해야 할 것M l49)이라고 찰혔다. 北韓의 이 提議가 물른 高麗聯최

料만이 유일한 統一方案임을 전제하고 있지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음은 기존에 없었던 淸和的 .伸縮的인 姿勢를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다. 게다가 北韓을 방문했던 개스틴 시거(前 美

國務部 東亞太擔當次官補 )는 M北韓의 高位當局者들은 '한민즉공동체 통일

방안'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으며 , 北韓의 聯邦制論一方案과 妥漆可能

性도 배제하지 않았다 M l5o) 고 言明하였다.. 이러한 北韓의 조짐들은 우리들

에게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政府도 이에 대하여 肯定帥 意

味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

@ 새 統一方案이 발표되기 전에 國會統一特委에서 統一政策에 관한 公

誇會가 개최되었는데, 이 公誇會가 가지는 의미는 자못 큰 것이었다. 첫째는

註l48) r中央日報 J , 1989년 9될 29(a, p.i.

註 l49) 上揭新關, 같은 면 구

註 l5o) r韓國日報 J , 1989년 ll월 2 U , P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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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憲政史上 처음으로 國會에서 統一政策과 관련한 다양한 見解들이

表出되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公經會를 통하여 우리 諒會內部에서 統一에

대한 基本的인 認識에 있어서 커다란 差異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l5l) 公誇會에서 開陳된 意見 가운데 南北韓 相互實體의

認定을 바탕으로 한 中間段階의 設素과 같은 原則的인 內容에 관해서는

共通點을 찾을 수 있었다. 반면에 北韓의 法的 地位, 統一의 諒體> 平和定

着의 方案 등에 관한 具體的 內容에 있어서는 이른바 保守와 革新간의

見解業가 극명하게 드러났다.l52)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會公誇會가 끝난지

lo 일만에 새 論一方案이 發表된 것은 輿論收斂의 형식적인 斷面을 보석

준 것이며 y 官奈導師인 側面이 강하다는 異議가 제기되기도 하였다.l53)

무릇 새 練一方案이 멍실상부한 의미를 가지려면 광범위한 國內的인

支持를 기반으로 하석 對外的인 代表慘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南

北韓간 信賴와 和解의 분위기가 造成되어 漆商의 狀況이 유도되어야 할것

이다. 第6共和國에 들어와 나타난 統一問題에 대한 認識의 業異는, 그것이

단순히 統一의 方法에 대한 見鱗.誌라기 보다는 우리의 現代史와 民族의

誰 l5l) 徐鎭英, a統 -論議와 國民的 合意 基礎의 擴充w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기념세미나 주제발표논문( 國소統一院, 1989. 12. 1 ) , P.10.

註l52) 4 個 政黨 과 7個社會團體 및 2名의 言論人의 陳述內容은 r 政黨 . 社

會團體 등의 統一論議 . 統一政策에 관한 公誇會陳述內容 J ( 國會統一政

策特別委員會 , 1989 ) 을 參照 출

註 l53) 김덕룡, y통일로 가는 중간단게 설정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w , r週刊한

국J, 1981년 lo월 l-a, p . 3 2 ;정대화, "前指論女, P.1 3 5 ; "한민족 統

方案 내용과 문제점 " (특별좌담) , r東亞日報J, 1989년 9 월 il-a,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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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대한 근본직인 認識의 差異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社

會의 龜裂構造를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統一間題에 대한 國民的 合意는

절실한 誇代的 課題로 부각되고 있다.l54)

이러한 점에서 統一方案에 대한 國民參與의 範圍가 더욱 구체화되어야

하고 統一論議도 보다 擴大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새 統一方案에

대한 國民的 合意는 여전히 課題로 남아 있음으로써 새 統一方案부터가

國民 的 討論의 對象이 되어야 한다는 초張이 나오고 있다.l55) 다양한 統

一論議를 收斂하기 위한 方法으로 統一問題에 대한 國會의 機能과 役割을

擴大 .强化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政治圈의 적극적 활동에 의

하여 統一政策의 正當性을 강화하고 , 國會출.元에서 統一政策의 基本方向이

제시되는 것이 國民的 合意의 도출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

다.l56)

새 統一方案의 推進과 관련하여 李洪九 統一院長官은 , 國會의 對政府資問

에 대한 答辯에서 M새 綜一方案은 南北間題를 풀어가기 위한 우리쪽의

생각을 밝힌 것 뿐 w l57) 이며, M이는 對話의 前提條件이 아니고 南北協商

過程에서 양보될 수도 있는 것w l58)이라고 하였다. 또한 李長凉이 새 統

註 l54) 徐銳英, 前揭論文, P .10.

註i55) w한민족統一方案 내용과 문제점 " (특별좌담), 前揭新聞, P.5 ; "새 통일방

안을 국민적 토른에 부치자w (사설 ) , r한겨레신문J, 1989년 9월l3'일

p . 6 .

註 l56) 徐鎭英, 前揭論文, P.14.

註 l57) r世界日報J, 1989년 lo 월 l5 Il, P .i .

註 l58) 上揭新聞, 같은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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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方案의 進本骨格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도 狀況에 따라 修正될 수도

있다는 見解i59) 를 밝히고 있는 점은 示峻的이다. 따라서 새 統一方案은

流勳的인 것으로 앞으로 더욱 改善.補完되어 發展되어 .나가야. 할 것이

다.

@ 새 統一方案에 대한 評價가 方案 自譜보다는 脚內外的 燎

況展開에 따라서 그 意味가 점차 부여되어지는 것이라면 , 國內外의 統一方

案에 대한 撚判을 受容하는 과감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새 統一方案을

실천하는 對內的인 措處가 뒤따라야 한다. 그것은 統一政策의 認識과 思考

의 轉換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法的 .制度的 됫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南北韓간에는 分斷으로부터 발생한 法的 問題들로 인하여 論一政策의

樹立과 推進過程에서 法理上의 矛盾을 야.기함으로써 統一政策上 혼란을 초

래하는 린우가 많았다. 그래서 統一政策의 合法性을 확보하고 , 統一政策에

관련된 法理的 矛盾을 解決하는 것은 要緊한 課題로 남아 있다. 지금까지

統一政策과 그 關係法의 諦離現象으로 인하여 統一政策의 法的 問題에 대

한 解決努力에 있어친 消極的인 姿勢가 강요되어 왔음은 사실이다 를

그러나 이제는 統一政策에 있어서도 法的 正當性이 確保되어야 하며t ;.

러기 위해서는 統一政策과 憲法規範 및 關係法律의 添離現象을 解消하여야

한다. 統一政策과 關係法의 誰離現象에 대하여 憲法의 次元과 關係法律의 次

元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前者는 解釋論을 통하여, 後者는 玄法

註 l59) M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w (외무 .통일원長官 특별인터뷰)t r中央日報 J ,

l989년 9 월 22-a,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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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을 통하여 , 7 解決策을 摸索해 볼 수 있을 것이다 燎

이를 다시 요약해 본다면, 첫째로 憲法規範간 c領土條項과 統一條項 ) 의 相

衝問題와 憲法規範 ( 領土條項 ) 과 統一政策 사이의 誇離現象에 대해서는 현

실상황에서 立法論的 解決이 어려운 만큼, 새로운 解釋論을 통하여 間題解

決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출

둘째로 ' 7 .7宣言 '및 이를 기초로 하는 새 統一方案과 關係를律과의

矛盾에 대해서는 ' 7 .7宣言 '과 새 統一方案에 부응되도록 法制度를 整備

함으로써 立法論的으로 解決을 시도하는 것이 요망된다. 특히 統一政策의

추진과 관련하여 國家保安法의 適用問題에 있어서는 많은 法理的 矛盾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그 間題解決은 시급한 理案이 되어 왔다
출

현실적으로 唯一合法政府論에 입각하여 핀韓의 地位를 反國家團體로 규정

한 國家保支法은, 北韓의 地位를 民族共同體의 同伴考關係로 규정한 ' 7.7

靈言 >과 索北韓의 對等性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새 統一方案과 모순되어

그 存立基撚을 상실하고 있다. 실제로 鄭周永 會長과 文益煥 牧師의 論

理을 두고 恣意的인 法執行과 分離된 法適用은 法理的 論爭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法執行은 法執行의 衡平에 위배되며 國民의 信賴나 同意를

구하기 어렵다 를

政府는 '南핀交流協力에 관한 特別法 >을 成案하였지만 國家保安法과의

二重構造的 法體系上의 矛曆을 노정한 채 法案通過가 미루어지고 있는 상

황에서 <南理交流協力에 관한 基本指針 >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 l

러나 南t交流의 問題를 朧時特例的인 立法上의 技巧와 行政措置로. 解決하

려는 것은 頭經策일 뿐이다. 파라서 南北交流에 관한 法的 됫받침의 문

제는 國家保支法과의 法理的 矛盾을 해결하는데서 출발하여 한다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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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에 관하여 國會 外務.統一委員會의 國政監査 때에도 새 統一方案의

推進과 國家保支法과의 間題點이 지적되었다. 즉,새 統一方案이 현실의

t韓體制를 a定하는 기초위에 선다면 바로 새 統一方案에서 제시한 '南

北聯合 >의 槪念이 容共이 된다는 論理에서 볼 때,國家保安法이 存置하는

가운데 새 統一方案의 실현이 가능한 것이냐라는 質疑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統一院長를은 t韓을 사실상의 實體로는 보지만 그 國家性은 否認하고 있

고,統一政策과 관련한 法體系의 合理的인 調整問題에 대해서는 國會와 政

府의 共同의 努力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l6o)

오늘날 國家保支法의 楓據인 憲法의 領土條項은 規範力을 상실하였고 f

. 7 . 7 宣言> 및 새 統一方案에 표멍되고 있는 統一政策의 方向에 모순되

는 國家保支法은 改廢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南料.交流協力에 따 르 는

法的 正當性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南간.交流協力에 관한 基本法의 制定이

필요한 것이다準

@ 本淸에서는 統一政策이 일관성을 維持하면서 적극적으로 推進되려면

統一政策에 대한 法理論的 됫받침이 호요하다는 점에서 새 統一方案에 서

제시하고 있는 '民族共同體>와 '南指聯合 >의 槪念과 法的 性格을 究明

해 보았다. 이와함께 '南핀聯合>의 法的 性格을 알아보기 위하여 漆聯

合의 法的 關係를 검토하였고, '南t聯合 )의 機能과 類似性을 지니JL 있

는 유럽共同體와 노르덕協力體에 관해서도 考寮해 보았다. 그리츠츠 @ - B

策上 안고 있는 法的 開題에 관하여 唯一合法性의 開題를 論究하고 >.r -

註 l6o) r朝鮮日報 J , 1989년 9 원 2i-a,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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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憲法規範 찰호간의 相衡問題 및 統一政策의 實際와 憲法規範간에

노정된 誇經現象을 現零.法下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憲法

解釋을 시도해 보았다. 그리고 漆一政策과 關係法律과의 矛曆現象과 그

解決方 商에 대해서 s 살펴보았다. 그럼으로써 統一政策이 法的 問題로 위

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주적인 政漆推進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새 統一方案도 앞으로 더욱 補完되고 發展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

기 위해서는 統一에 대한 적극적 意志와 恣勢가 절실히 요구된다. 진정한

統」意志는 統一의 理想라 分斷의 現實 사이의 矛曆을 극복하는 요체가

되는 것이다

- 9 o -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 그.法的體系化 硏究
t M 3 t l 9 l l R t w l t s l 9 s

l989년 l2월 29일 인쇄

l989년 l2월 3o일 발행

발행처 국 토 통 일 원

인쇄처 정문사문화주식회사

t - t - t - t

國統政 89-12-167




	목차
	1. 서언
	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법적 구조
	3. '남북연합'의 법적 관계와 유이한 특수한 국제결합의 형태-영연합(The Common wealth of Nations)
	4. '남북연합'과 기능상 유이한 국가결합의 형태 - 유럽공동체와 노르딕협력체
	5. 새 통일정책에 따른 법적 문제
	6. 결어

